
농업기반시설 관리지침

- 저 수 지 편 -

농 림 부



- 차 례 -

1 . 총 론

1.1 지침의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관리의 기본개념

1.5 유지관리절차

1.6 관계법령 적용

2 . 관리조직의 체제

2.1 관리조직

2.2 유지관리조직의 역할

2.3 시설관리자의 임무

2.4 저수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2.5 유지관리계획

2.6 저수지 관리자의 배치

2.7 기록 및 보고

2.8 시설관리요원의 관리

3 . 기상 ·수리의 관측과 해석

3.1 관측항목과 목적

3.2 관측시설의 설치 및 관측

3.3 유출특성의 파악

4 . 용 수 관 리

4.1 일반사항

4.2 관측자료수집과 정보관리

4.3 계획적 저수량 운용 규칙



5 . 홍 수 관 리

5.1 일반사항

5.2 저수지의 관리규정

5.3 홍수조절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

5.3.1 홍수시 최대 무해방류량

5.3.2 저수지 유입량의 산정

5.3.3 저수지 홍수저류의 최고한도

5.3.4 예비방류

5.3.5 방류량의 증가한도

5.3.6 홍수조절 게이트의 조작

5.3.7 방류시 관계기관 통보

5.3.8 방류시 경계경보 및 공지

5.3.9 홍수대비 단계의 조치

5.3.10 홍수시 단계별 조치

5.4 홍수조절 게이트가 없는 저수지

6 . 저수지의 관리

6.1 일반사항

6.2 저수지 관리의 구분

6.3 저수지 시설물의 종류

6.4 저수지 시설물의 특성

6.5 계측 및 결과의 판정

6.6 안전점검

6.6.1 수시점검

6.6.2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6.6.3 긴급점검

6.6.4 점검결과의 기록

6.6.5 점검결과의 판정

6.7 정밀안전진단



6.8 저수지 주변감시

6.8.1 유역감시

6.8.2 저수지의 퇴사

6.8.3 주변 지반상태

7 . 수 질 관 리

7.1 수질보전대책

7.2 감시단 설치운영

7.3 시설관리자의 수질관리

7.4 수질조사

7.5 수질개선사업

8 . 설비기기의 관리

8.1 일반사항

8.2 점검·정비의 주기와 내용

8.3 기계설비의 점검·정비

8.4 전기통신설비의 점검·정비

8.5 관측설비의 점검·정비

9 . 저수지 재산관리

9.1 재산관리의 근거법령

9.2 수탁관리

9.3 재산의 타목적 사용

부 록 : 게이트 점검요령

서 식



1 . 총 론

1 . 1 지침의 목적

농지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저수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점

검, 정비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

며, 용수관리, 홍수관리, 관리조직, 관리기술 등 필요한 실무요령과 관련 이론자료를

집대성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1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저수지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방법, 점검, 진단,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운용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기타 특수한 구조물이나 별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적절

한 보완을 통하여 이 지침서를 적용한다. 특히 관리체계는 농업기반공사관리 중심으

로 본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시, 군 관리 저수지는 이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1 .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해 설】

1. 저 수 지 :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천에 댐을 축조하여 저수하는 시설 ,

홍수면 및 수면 부지를 말한다 .



2. 제 당 : 기초지반 상에 축조된 댐의 본체를 말한다 .

3. 여 수 토 : 홍수시 제당 및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수를 안전하게

유하시키도록 설치한 방류시설을 말한다 .(=물넘이)

4. 취수시설 : 저수지의 저류수를 관개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온 ,

수량을 취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시설관리자 :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라 한다 .), 농업기반공사 사장 (이하 기반공사사장 이라 한다 .)을

말한다 .

6. 저수지관리 담당자 :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마다 시설의 규모와 특성

에 따라 1인 또는 여러 사람으로 지정된 정 (正 ) 또는 부

(副 ) 관리담당자를 모두 뜻한다.

7. 저수지 현장관리자 : 저수지에 주재하거나 또는 주재는 하지 않아도 관개기에는

수문의 개폐 등 저수지를 관리하는 자로서 정규직원 또는

일당 및 계절인부 등을 통칭한다 .

8.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

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 , 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1종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 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중 총저수

량 50만톤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10. 2종 시설 : 1종 저수지를 제외한 저수지 시설을 말한다 .



11.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사항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2.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및

시설의 기능성 증진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시설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을 조사, 측정 및 평가를 하고 보수 ,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말한다 .

13. 개 보 수 : 노후시설이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을 개량 , 보수하여 재

해 위험을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14.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하는 기관을 말

한다.

1 .4 관리의 기본개념

저수지 관리는 저수지의 기능 발휘와 저수지를 포함한 상·하류 하천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그 기본이다 .

【해 설】

저수지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수의 저수용량 확보 기능으로 각 연도의 기상상태에

대응해서 시설의 운용을 잘하여 물수요에 유연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

범주에 속하는 관리와 , 댐의 제체 및 관련 구조물 , 기초지반 , 저수지 및 저수지 주변

산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하류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유지관리

성격으로 대별할 수 있다 . 현실적으로 이들이 복합된 형태로 관리 개념과 목표가 설



정되어야 한다.

1 .5 유지관리 절차

저수지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이상이나 결함을 조기에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함의 예측 , 점검, 평가 및 판정 , 대책 수립 , 기록 등을

합리적으로 조합시켜 순서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또한 유수의 저류기능 , 조절기

능 및 취수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수지의 물수지 예측과 운용을 합리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1 .6 관계법령 적용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과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 등 제규정 , 지침 및 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등에 필요

한 법규를 비치하여야 한다 .

【해 설】

저수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법과 규정 및 지침은 다양하다 . 이 중 저수지의 설치에

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법은 농어촌정비법이며 , 이외에 저수지는 하천

에 설치한 구조물이므로 하천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 여수토에 홍수조절용 문비가

있을 경우 전기사업법 등이 관련되며, 수질오염의 방지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적

용을 받는다 . 또한 관련법에서 위임되었거나 행정당국에서 제정하여 지시된 훈령 , 지

침 , 규정 , 요령 등이 있다 .



<참고> 관 련 법 령

1.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 4823호 94. 12. 22 )

2 . 농지개량조합법 (법률 제 5077호 95. 12 . 23 )

3 . 하천법 (법률 제 4823호 94. 12 . 22 )

4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 4922호 95. 1. 5)

5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 4993호 95. 12 . 6)

6 .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 5454호 97. 12 . 13 )

7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 5454호 97. 12 . 13 )

8 .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 4257호 90. 8. 1)

9 . 수질환경보전법 (법률 제 4260호 90. 8. 1)

10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법률 제 4364호 91. 3 . 8)

11. 호수수질관리법 (법률 제 5390호 97. 8 . 28)

12 . 하수법 (법률 제 1825호 66. 8 . 3 )

13 . 전기사업법 (법률 제 4214호 90 . 1. 13 )

14 .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 2967호 76. 12. 3 1)

15 .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 5132호 95. 12. 30 )

16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 4394호 9 1. 8 . 10)

17 . 전파법 (법률 제 924호 61. 12 . 30)

18 . 소방법 (법률 제 4419호 9 1. 12. 14 )

19 .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 2672호 73. 12. 31)

<참고> 관 련 규 정 등

1.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농림부 훈령 제 1030호 2000 . 6. 7)

2 . 농업용수수질관리지침 (농림부 시설 5 1332- 680 97 . 12. 15)

3 . 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

4 . 전기공사업면허관리지침

5 .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

6 . 내선규정



7 . 한국공업규격

2 . 관리조직의 체제

2 . 1 관리조직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 본부 또는

지소 직원으로 저수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할 때는 현장에도 관리자를

주재시켜야 한다 .

【해 설】

시설관리자는 그가 운영하는 조직내에 저수지 등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하부조직

을 운영하여야 한다.

시·군 관리조직은 대체적으로 건설과 (농지계 , 기반시설계 등) 및 읍·면 (산업계 ,

농산계) 조직이 있고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따라서 필요

한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군 시설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 제 43조에 따라 공사구역 외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고, 기반공사시설은 관

리조직 외에 저수지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데 공사직원을 정 (正 )관리자로 , 현장주

재 관리자 , 수로감시원 및 농업인 자율조직 등을 부(副 )관리자로 지정 운영한다 .

2 .2 유지관리조직의 역할

유지관리조직은 시설물의 보호 , 안전관리 및 물관리를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기능을 유지케 함으로써 비용

을 절감시키고 농업생산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해 설】

농업기반공사의 일반적 유지관리조직은 지부의 크기에 따라 유지관리조직을 두며 ,

물관리 조직은 지부를 중심으로 종적으로는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두고 수로감시원과

농업인 자율조직으로 유지되며 , 시설면에서는 주수원공에서 용·배수 간선지선을 통

하여 포장까지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루어진다 .

<그림> 물관리 계통

2 .3 시설관리자의 임무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결함 요인

을 제거하고 ,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

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시행하므로써 이용자

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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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거

분수문 제수문간선관리인

수로감시원

간 지 선

지 거 분 수

농업인자율조직 포 장



【해 설】

- 유지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

검하고 청소 및 제반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시행한다 .

- 담당구간내 순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일지를 기록 정리한다 .

- 사고발생시 인명 구조작업과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보수작업시에는 효율적인 작업시행방법을 강구하여 작업성과를 증대토록 하며

인원 , 자재 및 작업도구 등을 준비 확보하여 차질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일일작업원 및 계절인부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다 .

<참 고>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서 정한 시설관리자의 임무와 저수지관리에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

2. 시설관리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1종 , 제 2종 및 제 3종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

하고 ,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3. 저수지 관리담당자는 제 1항에 의하여 유지 관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제당의 변형과 누수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2 ) 제당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이완에 대한 조사 확인 및 조치

3 ) 제당에 가축방목 , 퇴비적치, 토석채취 및 낚시 등 행위금지

4 ) 유역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및 조치

5 ) 저수지 내용적 측정 및 매몰토사 준설과 내용적 등의 변동사항 기록 보존

6 ) 여수토 균열 및 누수여부의 확인 및 조치

7 ) 취수장치에 양수표를 설치한 후 수위변동 상황과 수문조작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점

검정비

8 ) 취수장치의 가동상 이상 유무 확인 및 정비



9 ) 홍수시 관측과 피해 예방조치

10 ) 관계기관 및 하류주민에게 홍수량 방류 사전 통보

11) 관개시는 수원공별, 용수계통별 급수계획에 따라 적절한 용수배분

12 ) 저수지부지와 호수면 관리에 따르는 금지행위 , 사용료 징수 등 계약조건 이행

13 ) 목적외 사용승인시 시설관리비 부과이행

2 .4 저수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시설관리자는 당해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해 설】

유지관리의 경제적 기본원칙은 종합적 비용을 최소부담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유지관리비는 급수비와 보수비로 구분하고 , 급수비는 유지관리비 , 계절 및 일용인

부임 , 청원경찰보수 , 기타 급수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

<참 고>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 25조(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시

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 등에

의하여 보수·보강·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

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

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 관리체계에 의하여 시설

물의 유지관리를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예산 및

보수·보강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5 유지관리계획

시설관리자는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유지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

【해 설】

1.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는 초기점검에 의한 시설물의 현상평가로부터 시작된다 . 이 점검을 행

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계획, 설계 , 시공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점검내용을 정

하는데에 매우 유용하다 . 특히 , 기록의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는 점검내용을 상

당히 줄일 수 있다 . 기록은 유지관리 단계별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므로 기록

을 철저히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의 경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 설계, 시공을 하면 유

지관리가 매우 용이하게 된다. 특히 , 건설당시에 점검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기

존 시설물에도 점검설비 등을 미리 설치하면 유지관리업무에 매우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다.

<참 고>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 3조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

1.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대상시설물에 대

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2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시설물별 유지 및 안전관리 체계

2)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안전과 재해예방 및 경보체계 등 방재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유지 및 안전관리비용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7) 유지 및 안전관리 실적 (연차별 시행실적 )



8) 기타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2 .6 저수지 관리자의 배치

시설관리자는 저수지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관계법규에서 정한 자격자를 각 분

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해 설】

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각종점검에 필요한 기술자격자를 배치하

여야 한다 .

그러나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등에는 필요한 자격을 규정한 바는

없으나, 하천법 제 39조 1항에 댐설치자는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가진 관리

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 동시행 규칙 제 15조에 댐관리자의 자격기준이 명시

되어 있다 . 또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 12조 4

항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

며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술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자의

정의는 동규정 제 2조 11항에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여수토에 전동식 문비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등에 의한 기술자가 필요

하다 .

<참 고>

1. 하천법에 의한 댐관리자의 자격기준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 )

1)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토목

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댐 또는 하천관리에 관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토목과

또는 농공과를 이수하고 댐 또는 하천관리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토목과 또는

농공과를 이수하고 댐 또는 하천관리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 제 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댐 또는 하천

관리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5 ) 제 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전기과를 이수하고 댐 또는 하천관

리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6 ) 제 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전기과를 이수하고 댐 또는 하천관

리에 관한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7 ) 제 1호 내지 제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댐 또는 하천관리에 관한 10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 시행령 제 7조 )

구 분 기 술 자 격 자 학 력 · 경 력 자

정 기 점 검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

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

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

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

진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위를 가졌거나 토

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관리주체에 소속

되어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

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

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 분 기 술 자 격 자 학 력 · 경 력 자

정 밀 점 검

및

긴 급 점 검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

술사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

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

해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

사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

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

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토목·건축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당해 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정 밀

안 전 진 단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토목·건축분야의 기사1급의 자

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기사 2급의 자

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3년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

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당해 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서 당해 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로서 당해 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 비 고

가 .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나 . 토목·건축분야는 건축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건축설비 및 의장종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다 .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라 . 학력·경력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과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한 소정의 과

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3. 건설기술자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

기술등급 기 술 자 격 자 학 력·경 력 자 경 력 자

특 급

기술자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10

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이

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 업무

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등급 기 술 자 격 자 학 력·경 력 자 경 력 자

중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

득한 후 4년 이상

건 설 공 사 업 무 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

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

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

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초 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

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후 3년이상 건

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한 후 5년이상 건설공사업

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 비 고

가. 기술자격자 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나 . 학력·경력자 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

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

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 해당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다 . 경력자 는 건설기술관련 자격·학력이 없는 자 중 건설관련 해당분야의 경력과 소정

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인정 방법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라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는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

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마 .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 (측량법 제 2조 제 2호 내지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

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

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

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1조 관련)

구 분 지 정 요 건

자 본 금 1억원이상(영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기술인력

가. 다음의 기술인력 2인이상(토목·건축분야의 기술인력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2)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

상 근무한 자

(4)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

리실적이 있는 자

나.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3인이상 (토목·건축분야 기

사1급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 다음의 기술인력 3인이상

(1) 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

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99. 6. 8 시설>

장 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진단측정장비



※ 비 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전문분야의 안전진단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기술인력 (기술사급 인력을 제외한다)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일 관련분야의 기

술자격자나 학력·경력자는 그 중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인력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 99. 6. 8 신설>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29조 제 4항 관련 )

위 반 행 위 해 당 조 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

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

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 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

치하지 아니한 자

6 .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

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7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

한 자

8 .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

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

열람 또는 사본교부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

이 응하지 아니한 자

10. 법 제3 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4조제1항

법 제44조제2항제1호

법 제44조제2항제2호

법 제44조제2항제3호

법 제44조제2항제4호

법 제44조제2항제5호

법 제44조제2항제6호

법 제44조제2항제7호

법 제44조제2항제8호

법 제44조제2항제9호

7천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6.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2조관련 )

구 분 1 종 시 설 물 2 종 시 설 물

1. 도로
·교량

·터널

·특수교량 (현수교 ,사장교,아
치교 ,최대경간장 50미터이
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3차선이상의 터널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
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2.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 교량
- 터널

·교량 , 터널 및 역사
·교량 , 고가교 및 터널
·트러스교량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역사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3. 항만
·갑문시설 및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5만톤급이상 )
·1만톤급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 ,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5. 건축물

·2 1층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16층이상 20층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

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이상의 공항청사·철도역사·자
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
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6. 하천

·하구둑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군지

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직할하천의 수문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군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직할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수문
을 제외한다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군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수문

·시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직할·
지방하천의 수문

7.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시설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폐기물매립시설

(매립면적 40만㎡이상 )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매립면적 20만㎡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
시설

8. 기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된 1종시설물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2종시설물



※ 비 고

위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7. 정밀안전진단장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5조 관련 )

가. 공통

1)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

2) 반발경도측정기 (기록지부착형 )

3) 초음파측정기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

6) 염분측정장비

7) 코아채취기

8) 중성화측정장치

9) 도막두께측정기

10) 측량기 (수준·각도·거리 측정용 )

11) 록볼트측정기

12)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침투탐상 (P T )

나) 자분탐사 (M T )

다) 초음파시험기 (UT )

나. 교량 및 터널

1) 정적 및 동적응력측정장치

2) 내공변위측정기

다. 수리분야

1) 유독가스탐지기

2) 관로누수탐지기

3) 금속관탐지기

4) 훅크온메타

5) 절연저항계

6) 유속계



라. 항만분야

1) 수중카메라

2) 유속계

마. 건축분야

1) 진동측정기

2) 정적응력측정기

8.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9조 관련 )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2 . 터널

3 . 하천

4 . 댐

5 . 상수도

6 . 건축물

7 . 항만

-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 주형의 균열 심화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분리

-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 교대·교각의 균열 발생

-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 수문의 작동불량

- 물이 흘러 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 수문의 작동불량

- 관로이음부의 불량집합

- 관로의 파손 , 변형 및 부식

-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 갑문시설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 갑문 충·배수 아키덕트시설의 부식 노후화

-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 케이슨구조물의 파손

- 안벽의 법선변위 및 침하



9.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 12조 관련 )

구 분 1종 및 2종시설물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1. 준공도면

2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 구조계산서

4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등

제출시기 준공후 3개월이내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

보존기간 시설물 존속기간

2 .7 기록 및 보고

시설관리자는 저수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소정의 양식에 기록 유지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해 설】

1. 저수지관리에서 기록유지 및 보고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농업기반시설 등록부 : 시설물의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시설관리자가 지정되

면 농어촌정비법 제 17조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1>의 농업기반

시설 등록부 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

2) 시설관리사항 및 설계도서 등의 보존 : 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에 따라 시설관리사항을 수리시설관리대장 <별지 서식2> 에 의거 비치하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주요관리사항은 당해 시설의 폐기시까지 보존한다 .

3) 시설물의 점검 : 농업기반시설안전점검요령 (시설 51370- 536, 95. 11. 17)에

따른 수리시설 안전점검표 <별지 서식3>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4) 관리연보의 작성비치 및 보고 : 하천법 제 38조에 의거 저수지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저수지에 대하여는 저수지의 운영 및 관리실적을 정리하여 저

수지 관리연보를 작성비치 및 관계기관 (하천관리청 및 도지사 )에 보고한다 .

5) 수질관리카드 : 농업용수수질관리지침 (시설 51332- 680, 97.12.15)에 의거 농업

용수수질 측정결과는 수질관리카드 < 별지 서식4>에 의거 작성·보관한다 .

6) 기 타 : 저수현황 (저수위 변동현황 ), 강우설량 , 취수문 개폐현황 (급수현황 ),

수문개폐현황 , 시설물점검 및 주변순찰현황 등 자체적으로 필요한 내용 등을

기록·보존한다 .

2. 관리기록은 가능한 검색이 용이하도록 관련있는 기록과 대비하기 쉽게 정리하

여 둘 필요가 있다 .

<참 고>

저수지 근무일지 내용

1. 일시 : 년 월 일

2. 날씨 : 기온 : 강우량 :

3. 저수량 및 방류현황

- 수 위 : 만 수 위 : m 현 수 위 : m

- 저수량 : 유효저수량 : 현저수량 : 저수율 :

- 방류현황 : 하천 유지수

관 개 용 수

기 타

계

4. 수문가동 (여수토에 게이트가 있는 경우)

- 수문별 : 개문 ; 시간 : 수위 : (m ) 유량: (㎥/ s ec )

폐문 ; 시간 : 수위 : (m ) 유량 : (㎥/ s ec )



5. 취수문 가동

- 수 문 별 : 개문 ; 시간: 수위: (m ) 유량 : (㎥/ s ec )

폐문 ; 시간 : 수위 : (m ) 유량 : (㎥/ s ec )

- 급수지역 : 간선별 ; 지구별 ;

6. 시설물 점검 현황 (일상 및 정기점검 항목 참조 )

- 시설별 점검결과 :

- 저수지 주변 점검결과 :

7. 기타 특기사항

2 .8 시설관리요원의 관리

저수지 관리요원은 기술직과 사무직으로 분류해서 이들의 업무 한계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영역의 기능과 지식을 향상 시켜야 한다.

【해 설】

1.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그 업무성격과 질에 따라 소정의 기술자격

을 보유한 요원이 필요하지만 , 재정형편과 여건에 따라서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다 .

또한 일반사무직원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배치할 경우 어느 정도의 훈

련과 교육을 통하여 기술자를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2.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는

1) 주기적 또는 예방적인 유지관리

2) 국부 또는 전면의 일상적 유지관리

3) 응급보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타 청소나 간단한 보수작업 등의 항목도 추가될 수 있

다. 이러한 개개의 작업의 질과 양에 따라 유지관리요원은 신축성있게 결정하여

야 한다 .

3. 교육 및 훈련은 전문영역의 기능과 지식을 향상시키며 , 그 외에도 그와 관련된

지식도 부여하므로써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

<참 고>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7조 (시설관리 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1)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매 5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게하여야 한다 . 다만, 시설관리자가 건설안전분야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시설의 위탁관리 )

1) 시설관리자는 자체능력으로 당해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2 ) 위탁관리의 업무범위와 수수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설관리자와 수탁관리자 간

의 협약 또는 계약체결에 의한다.



3 . 기상·수리의 관측과 해석

3 . 1 관측항목과 목적

제당지점과 저수지 유역을 포함한 부근의 기상·수문의 필요한 항목을 관측

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과학적으로 저수지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해 설】

저수지관리상 제당지점과 부근의 기상·수문의 관측에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수문의 관측항목

관측 구분
필 요 한 관 측 관 측 종 류

관 측 항 목 회 수 관 측 종 목 회 수

기 상 기후, 기온, 강수량 매일
일사량, 일조시간, 풍향, 풍

속, 증발량, 기압, 습도
매일

수 문
저수지수위, 유입량, 하천

수위, 취수량, 방수량
매일 수온, 결빙 정기

여수토에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에 관하여는 다음 표에 명시된 관측항목과 관측횟

수에 따라야 하며 , 또 게이트가 없는 댐에서도 하류하천 등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관측을 한다 . 그 관측 내용과 필요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관측

1) 기후 (날씨 )

매일 날씨의 맑음 , 흐림, 비 , 눈 등의 상황을 기록하여 두는 것은 기상관측의

기본이며 유출해석 , 환경평가나 다른 관측치를 점검하는데 중요하다 .



2) 기온

기온의 관측은 유출해석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그 활용도는 비가 왔는가 ,

눈이 왔는가 (적설 , 융설 )의 판정과 증발량 등에 계산 내지 점검의 기초자료로써 중요

하다 . 대부분의 경우 일 (최저, 최고 )기온 또는 매 3시간 기온에 산술 평균치를 구하

여 일 평균기온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수지관리의 경우는 매일 오전 10시에

관측한 값으로 충분하다 .

홍수시 관측종류 및 최소 관측회수

관 측 종 류 평 시 홍 수 시 홍 수 경 계 시

저수위 및 유입량

수 위 및 유 량

강 수 량

매일 1회

〃

〃

30분마다

1시간마다

1시간마다

1시간마다

1시간마다

1시간마다

3) 강수량

홍수조절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에서 강수량 관측 자료는 게이트 조작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써 필요하며, 관측은 자기우량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

측자료가 즉시 관리소에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4) 저수지의 수위 , 유입량 , 방류량

저수지 수위 변화의 관측은 용수관리상 중요하게 활용되는 요소이며 , 조절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에서 홍수시 상류 하천의 수위- 유량 곡선을 이용하여 게이트

조작으로 필요한 방유량을 추정하는 방법과 , 저수지 수위변화 측정자료에 의하여 증

가저수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 방류량에는 용수방류량 , 발전방류량 , 홍수방류량 등

으로 구분되며 방류량은 게이트 및 밸브의 개도에 따라 저수지 수위변화량을 계산하

기도 한다 . 특히 홍수조절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에서는 텔레미터방식 수위계에 의한

수위관리가 필요하다 .



5) 하천의 수위

홍수조절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에서는 저수지의 직상류 지점에 수위계를 설

치해야 하며 수위계는 자기수위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때에 관측방식은

텔레미터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

6) 취수량

계획적인 저수관리는 저수지로부터 관개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수되는 취수량

을 파악해야 한다 .

2. 선택적으로 관측이 필요한 종목

1) 증발량

장기유출해석 , 물수지 분석의 기초 자료로서 증발량 관측자료가 중요하며 계

속적으로 관측이 필요하다 . 표준증발계 즉 A pan 증발계가 많이 사용되며 당일 오

전 10시에서 익일 오전 10시까지의 감수심을 측정하여 이 값을 전일의 증발량으로

한다 .

2) 일사량 , 일조시간

일사량과 일조시간의 관측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증발량의 결측 보완 등

유출해석의 참고자료로써 사용된다 .

3) 풍향 , 풍속

평상시의 풍향 , 풍속 관측자료는 환경평가의 기초자료가 되고 , 강풍시에는 높

은 파도예상 , 호안침식 대책 등 방재 대책에 사용되며 , 10분간 평균치를 기록하는 자

기 풍향 풍속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측높이는 보통 2m높이에서의 측정치

가 많이 사용된다 .

4) 기압

기압관측은 태풍 , 저기압의 통과상황 판단에 쓰인다.



5) 습도

습도의 관측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천기 예상이나 증발량의 결측 보완에

이용되므로 관측하여 둘 필요가 있다 .

6) 수온 및 결빙

냉해가 염려되는 지역에서는 표층수온의 관측을 , 동계 결빙이 있는 지역에서

는 동결 개시 및 종결 기일 파악에 필요하다 .

3 .2 관측시설의 설치 및 관측

기상 , 수문관측을 할 때는 필요한 정도 (精度 )의 기기 (機器 )를 선정한 후 적절

한 장소에 설치하고 관측 자료를 수집한다 .

【해 설】

1. 수위 관측시설

수위관측은 수면의 높이를 수위표에 의하여 직접 읽는 보통관측 , 그리고 자기

수위계에 의한 자기관측으로 분류된다 . 자기관측소에서는 자기수위계와 함께 수위표

를 병설할 필요가 있다 . 양자의 읽음에 차가 있을 경우는 수위표에 자기수위계를 맞

춘다 . 측정단위는 m로 하며 , 통상 소수점이하 2자리 (cm )까지로 표기한다 .

1) 수위관측기기의 종류

실용화되어 있는 수위관측기기에는 수위표 , 부자식수위계 , 기포식수위계 , 리

드스위치식수위계 , 수압식 수위계, 촉침식 수위계 , 초음파식 수위계 등이 있다 .

(1) 수위표

수중에 세운 수위표에 의하여 목측으로 수위를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목자

판과 그것을 받치는 지주로 이루어진다 . 목자판은 에나멜철판·강화프라스틱판 등에

최소눈금 1㎝ 새김으로 , 10㎝ 및 1m마다에 표적을 붙여 알기 쉽게 한 눈금판이다 .



최소눈금을 2㎝로 하여 읽기 쉽게 한 것 , 1m마다에 특정의 착색을 하여 읽기 쉽게

한 것 등의 개량형이 있다 .

(2) 부자식 수위계

부자를 수면에 띄워 부자와 추 (카운타 - 웨이트 )를 줄로 연결하여 그 줄을

휠에 건다 . 수면의 상승·하강으로 부자가 상승·하강됨에 따라서 휠이 회전하여 수

위가 기록된다 . 주요부분은 ① 부자·와이어·추 , ② ①을 걸 휠·축 , ③ 수위를 기

록하는 펜·자기지·시계로 구성된다 . 디지털기록 또는 텔레미터를 위해 A/ D변환기

가 달릴 경우도 있다 .

(3) 기포식 수위계

수중에 개구된 관으로부터 천천히 기포를 내보낸다 . 관속의 압력은 대기

압과 개구부에서 발생하는 수압과의 합계와 같으므로 , 대기압을 빼고 개구부의 수심

을 재어 수위를 안다 .

주요부는 ① 수중 선단부와 송기관 , ② 사용하는 기체 공급부, ③ 압력 검식부 , ④

수위를 기록하는 펜·자기지·시계로 구성된다 . 디지털기록 또는 텔레미터를 위한

A/ D변환기를 부착할 수도 있다 .

(4) 리드스위치식 수위계

수중에 측정주를 세워 그 속에 자석이 붙은 부자와 일정간격으로 줄에 연

결된 리드스위치를 배치한다. 수위가 변동됨에 따라서 자석이 상하로 움직이므로 그

자력선에 영향을 받은 리드스위치가 작동된 상태 (ON )로 된다 . ON의 스위치 위치를

검식하여 수위를 안다 .

주요부분은 측정주 , 지주 , 기록부로 구성된다 . 디지털기록을 위한 A/ D변환기는 필

요없다.

(5) 수압식 수위계

수위의 변동에 따라 수중에 설치된 수압부가 받는 수압의 변화를 기계적

으로 측정하든가 , 또는 감압소자에 의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수심을 측정해서 수

위를 안다 . 일반적으로 계측부 (수압부 ), 도관부 (압력전달부 ), 기록부로 구성된다.



(6) 촉침식 수위계

추 (또는 침 )가 수면에 닿는 것을 전기적으로 감지되어 수위를 측정한다 .

이는 검출부 (전극과 보호관 ), 구동부 , 기록부로 구성된다 .

(7) 초음파식 수위계

초음파송수파기를 수면의 연직상방에 달아 초음파가 수면에 부딪쳐 되돌

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며 , 수면과 초음파송수파기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

로 수면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 . 구성은 송수파기 , 제어부 , 기록부로 구성된다 .

2) 기종 선정시 유의사항

자기수위계는 그 원리와 구조에 따라 설치방법과 취급방법이 다르다 . 각종

수위계중 부자식수위계를 제외하고는 근년에 개발되고 개량된 것이 많다 . 수위계를

선택할 때에는 기종의 장점·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관측소에 합당해야 하고 , 기기

나 설치방법의 개량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메이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종 선정에 유의할 점은

- 현지 자연조건에 적합할 것 .

- 계속적으로 안정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

- 필요정도를 만족할 수 있을 것 .

- 관측하는 기간을 고려할 것 .

-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 경비가 적정할 것 .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상지점의 전원 유·무도 고려해야 한다 . 소요경비는 기기 가격

을 포함하여 , 시설의 건설·유지·데이터 정리까지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수위계 설치장소

(1) 하천수위계 설치장소

- 수류가 일정하고 유향 유속이 크게 변하지 않는 지점

- 유로 하상의 변동이 적고 하상 경사가 안정된 지점



- 관측시 위험이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점

- 관측이 편리하고 관측원을 구하기 쉬운 장소

- 수면구배가 급하거나 또는 완만하지 않는 지점

- 갈수시에도 관측이 가능한 지점

- 토사 유입이 적은 장소

- 항상 유수가 있는 장소

(2) 저수지 저수위 관측장소

- 상류로부터 유입수가 없는 장소

- 여수토·취수구의 유수에 의한 수위 저하에 영향이 없는 곳

- 풍파의 영향이 적은 장소

- 가능하면 감시 및 관측이 용이한 장소

(3) 관 측

관측방법에는 보통관측 , 자기관측 , 텔레미터관측이 있다 .

① 보통관측

수위표에 표시된 기록치를 목측으로 관측하는 것을 말하며 , 평상시는 정

시에 홍수시에는 시간마다 관측한다 . 기록은 다음의 사항을 알기 쉽게

기입한다 .

- 관측소명

- 년 , 월 , 일, 시간

- 수위 (미터단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

- 관측자명

정시관측은 오전 8시 , 오후 8시의 1일 2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장에는 실제

로 수위표를 읽는 시각을 그대로 기록한다 . 관측할 때 수면이 동요하고 있으면 어

느 단시간의 최대치 , 최소치를 읽고 평균하며 , 다 읽은 시각을 가지고 관측시각으로

한다 .



② 자기관측

자기관측은 기록기를 가진 기계에 의한 관측을 말하며, 자기지를 기기에

서 들어내어 새로운 자기지를 끼워 수위표에서 읽어낸 값과 대조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몇가지 종류의 자기지 중에서 아나로그식 기록방법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자기지의 교환은 자기지의 유효길이보다 일찍한다 .

- 자기지를 들어낸 때는 년 , 월, 일 , 시각 , 수위표 읽어낸 치 , 들어낸 사람의 성

명 , 관측소명을 연필로 자기지상에 기입한다 . 만약 시계가 멈춰 있거나, 잉크

가 떨어졌을 경우에도 자기지를 들어내기전 펜의 위치를 연필로 표시해 둔다 .

- 새 기록지를 신속하게 소정의 방법으로 교환한다 . 년 , 월 , 일 , 시각 , 수위표 읽

어낸치 , 맞춘 펜의 위치를 나타내는 화살표 , 자기지를 교환한 사람의 성명을

자기지상에 신속히 연필로 기입하고 , 여백에 관측소명을 분명하게 쓴다 .

- 수위표 읽어낸 값과 자기수위계의 기록과의 차가 있거나 정확한 시각에 맞춘

시계와 자기수위계와 시각의 차가 있어 수정을 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연필

로 자기지상에 기입한다 .

- 장치후 10∼15분 후에 기계를 보고 시계의 동작 , 잉크의 나오는 상태를 점검

한다 .

(4) 관측소의 점검

결측을 없애는 것이 점검의 목적이며 , 결측원인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순회·점검은 관측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 시설기계가 최상의 상태인지 , 그리고 관측원이 정확한 방법으로 관

측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측기록의 점검

자기수위계의 점검

- 기록부의 점검

- 계측부 (센서부 )의 점검

- 관련시설 (관측정 , 도수로. 보호관 등 )의 점검

수위표의 점검



수준점의 점검

관측소 주변의 점검

관측원과의 면담

예비품·소모품의 점검

점검결과의 보고

(5) 관측자료의 정리

관측야장, 자기지를 검토 계산하고 정리하여, 정해진 형의 도표로 만들어

보관하기까지의 작업을 관측자료의 정리라 한다 .

관측 담당자는 관측원에게서 송부된 기록 또는 순회점검에 의하여 회수된 기록을

확인하고 접수대장에 등록을 한다 .

보통 관측야장 혹은 자기관측 기록에서 시각별 수위를 읽어내어 서식에 따라 정

리·취합을 한다 .

2. 강수량 관측시설

1) 강수량계의 종류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우량계는 보통우량계 , 전도형 자기우량계이며 이

외에 저수형 우량계 (사이펀식 ), 중량 측정형 우량계가 있다 .

강설량계는 현재로서는 개발되어 있지 않고 히타브 우량계의 사용이 제일 편리한

방법이다 .

기록계는 간단하고 정도가 높은 우량계가 좋으며 0.5mm 또는 1.0mm 강수가 전도

버켓 (Bucket )에 고이면 전도되는 전도형 우량계가 바람직하다 .

이 전도형 우량계는 원격 측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수수기 (受水器 )를 실외에

설치하고 기록부는 전선으로 연결하여 실내에 둘 수 있다 .

2) 설치장소

- 지형이 협곡이어서 풍향 , 풍속이 특수한 현상을 나타내는 일이 없는 장소

- 바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특수한 강수상황을 나타내는 일이 없는 장소

- 대략 사방 10m이상 넓이의 토지로서 인근 건물이나 수목의 높이의 4배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



- 물이 고일 염려가 없는 장소

- 관측에 편리하고 관측원을 구하기 쉬운 장소

특히 홍수조절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에서는 유역에 강수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알

수 있는 장소에다 강수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 강수상황을 사무실내에서 관

찰할 수 있는 우량계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측소의 배치

우량관측소 (증발량 포함 )는 대상구역의 강수상황을 균등하게 나타내는 즉, 그

지역의 대표치로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분해서 각 지역별로 1개 관측소를 배치하도

록 한다 . 다만 대략 균일한 강수량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는 50㎢에 1개 관측소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관측소외 개소당 지배면적이 대충 고르게 되도록 T hissen분할 또는 지형적 특성

을 고려한 분할 등으로 관측소 위치를 검토한다 . 산지에서 인접한 골짜기마다 강수

특성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는 이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참 고>

하천법에 의한 우량관측소 설치기준 (하천법 시행령 제 30조 )

당해 댐 등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미만인 경우에는 1개이상 , 200㎢이상 600㎢미만인 경

우에는 2개이상 , 600㎢이상인 경우에는 3개이상의 우설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하천, 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집수지역안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이규정

에 의한 우설량계는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4) 관 측

관측방식에는 보통관측 , 자기관측 , 텔레미터관측이 있다 .

(1) 보통관측

보통우량계의 저수조에 집수된 강수량을 우량 측정관의 눈금을 목측으로

관측하는 것을 말하며 , 관측은 매일 정시에 하고 강수량의 단위는 ㎜로 하며 , 1./ 10㎜

까지 읽을 수 있다 . 기록은 야장에 다음 사항을 기입한다 .



보통우량계와 자기우량계가 병설되었을 경우 관측은 보통관측을 먼저 정

시에 한다 .

수수구에 들어간 강수는 저수조에 저수된다. 이 물을 우량측정관 (메스실

린더)에 옮겨 눈금에 의하여 수위를 읽으면 강수량이 얻어진다.

우량측정관에는 강수량으로 환산한 눈금이 있어 직경 20㎝의 수수구인

경우 강수를 이 우량측정관에 옮기면 강수량을 1/ 10㎜ 단위로 읽을 수

있다 .

보통우량관측에는 관측작업에 편리한 야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관측상의 주의사항 및 야장의 기입요령 외에

- 저수조의 강수는 절대로 흘리지 않도록 한다 . 우량측정관의 수위를 읽

을 때에는 우량측정관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손으로 우량측정관의 상

부를 가볍게 들어 올려 눈의 높이가 되도록 한 다음에 우량측정관이

대체로 수평인가를 확인하고서 읽는다 .

그 때 수면은 표면장력 때문에 주위가 위로 올라오고 가운데가 낮은

반원형으로 되어있으므로 중앙의 제일 낮은 곳을 읽어야 한다 .

- 전날에 큰 비가 있었을 경우 또는 강수시에는 예비 저수조를 준비해서

관측하는 것이 좋다.

- 관측시간을 지킬 것

- 눈이나 싸라기눈 등의 강수가 모아졌을 때에는 미리 계량된 미지근한

물로 녹여 관측하여 미지근한 물량을 빼서 강수를 계산한다 .

- 비가 내리지 않은 경우도 매일 정시에 저수조를 조사한다 .

- 관측자명이란 실제로 강수량을 측정한 사람을 기록한다 .

(2) 자기관측

자기관측이란 기록기를 가진 기계에 의한 관측을 말하며 , 자기지를 장치

한 기록기를 정상으로 가동케 하여 일정기간 후에 자기지상의 기록을 읽고 정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총칭해서 말한다 .

자기지의 교환시기

자기지는 기록기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 자기지의 교환시기는 자

기지의 기록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과 같다 .



- 1 일 용 : 매일 거의 일정시각

- 1 주 용 : 매주 동일요일의 거의 일정시각

- 1개월용 : 매월 동일일

그러나 1일용을 제외하고 교환예정일에 태풍·장마 등에 의한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기지를 교환하여야 하며 자기기록지의 시작시간은 오전 9시로 되어

있다 .

자기지의 교환작업

자기지의 교환은 측정기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정확하게 한다. 교환자기

지에는 필히 다음의 필요사항을 기입한다.

- 관측소명

- 연 , 월 , 일, 시간

- 교환자

관측시 유의사항

관측원은 자기지를 교환하고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

- 시계의 늦음 , 빠름은 없는가?

- 자기지의 최상눈금이상 , 최하눈금이하에 자기기록선이 나오지 않는?

- 보통우량계의 관측치와 큰 차는 없는가?

5) 관측소 점검

관측담당자는 관측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측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점검기록은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고 적어도 2년은 보관하여야 한다 .

(1) 관측기록의 점검

관측담당자는 전회점검이후의 관측야장 , 자기지를 점검하여 기록의 결측

혹은 이상한 점이 없나를 확인한다 . 결측이나 기록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을

구명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우량관측야장

야장기입 요령에 따라서 관측하고 있는가 점검하는데 특히 주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매일 관측하고 있는가

- 관측시간을 기입하고 있는가

- 결측의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지

- 결측의 유무

- 결측의 원인

- 시계의 늦음 , 빠름

- 기록의 불확실성

- 자기지의 최상눈금이상 , 혹은 최하눈금이하의 기록 여부

- 보통우량계에 의한 관측치와 차이 여부

(2) 우량계의 점검

보통우량계

- 수수구에 낙엽 , 쓰레기 등으로 막히지 않았는가

- 수수구는 변형되지 않았는가

- 수수구는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 주변의 잔디는 깎아져 있는가

전도형우량계

- 수수구에 낙엽, 쓰레기 등으로 막혀있지 않나 , 또는 여수기에 모래 , 먼

지 등이 쌓이지 않았는가

- 수수구는 변형되지 않았는가

- 우량계는 수평으로 유지되어 있는가

- 시계가 늦거나 빠르지 않는가

- 자기펜에 이상이 있는가

- 전지는 정기적으로 교환하는가



- 기록부내에 먼지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 전선에 이상이 없는가

- 전도버켓 정지나사는 이상이 없는가

- 우수는 정확히 여수기에서 전도버켓으로 들어가는가

- 수수구에 10㎜상당의 물을 천천히 부었을 때 전도버켓이 20회 회전하는

가 (0.5㎜ 전도의 경우)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는 자기지상에 점검한 내용을 기입해 둔다.

6) 관측자료 정리

관측야장, 자기지를 검토하고 정해진 양식으로 정리하여 보관하기까지의 작

업을 관측자료의 정리라 한다 .

관측원으로부터 받은 기록은 그대로 즉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료의 정리는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다 . 1년분을 모아서 정리하는 예도 있으

나 이것은 좋지 않다 . 관측야장, 자기지를 회수하면 즉시 정리한다 . 이것은 만약 문

제가 생겼을 경우 기억이 흐려지지 않은 빠른 시기에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3 유출특성의 파악

저수지관리에서 기상·수문의 관측결과를 근거로 해당 저수지 유역의 기상 및

유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

【해 설】

저수지의 용수관리를 위해서는 강수량이나 장기 유출특성 파악이 필요하고 , 홍수

관리를 위해서는 호우의 지역적 특성, 시간별 분포 , 유출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 특히

홍수조절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에서는 유출량 예측방법, 홍수유입의 지속시간 예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저수지 관리상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 제당을 월류하지 않는 경우

② 저수지 수위가 급상승하는 경우

③ 시간별로 수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저수지마다 해당 저수지에 적합한 예측

방법을 준비하여야 한다 .

①에 관하여는 각각의 저수지 유역에 호우시의 유효 강수를 추정하기 위한 유역

저류량 곡선을 준비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이 경우 표준곡선 뿐만 아니라 유역의 건

습정도를 나타내는 곡선 , 예를 들면 선행 무강우일수 , 강우 직전유량 또는 A PI(선행

강우지수 ) 등을 지표로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 ③에 관하여는 각각의 저수지에 적용한 유출 모델과 그 모델 정수를 사전에

정하여 두고, 이것을 금회에 예상되는 강우를 입력하고 하이드로그래프를 예측할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장·단기 유출용 모델 등을 운용하고 평시의 저수지관리를 하고

있으면 예상되는 강수 또는 시시각각의 강수량을 그대로 입력하면 좋지만 , 기타 홍

수 유출 모델을 운용할 때는 해당 유역의 보유량곡선 등을 이용하여 유효강수 하이

드로그래프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

유출 모델을 운용하여 유입 예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역에서 과거에 발생한

강수를 분류 정리해 두면 실무상 좋다. 이들 자료를 참고로 하여 예보된 강수량에

상응한 하이드로그래프를 작성하여 모델에 입력하면 ①, ②의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

할 수 있다 . 나아가 시시각각 입수되는 강수량 정보에 근거하고 이 하이드로그래프

를 순서대로 수정해 가면 ③의 문제의 정밀도에 좋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물론 다

양한 형태의 관측 오차나 예측 시스템 오차가 개입하므로 이와 같이 예측한 하이드

로그래프에는 상당한 오차가 포함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예측 정밀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터링수법의 도입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출특

성 파악을 한 상류유역에서 유입하는 홍수량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 기존자료를 통계분석하여 정하는 방법

- 기존자료와 경험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수리·수문 공식에 의하는 방법

- 비유량법

- 홍수발생 흔적이나 증언에 의하는 방법

등 여러방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합리식 (Rational F ormula)

- 가지야마 공식 (梶山公式 )

- 합성유량도법 (Complex Hydrograph Method )

- 단위도법 (Unit Hydrograph Method)

- 무차원 단위도법 (Dimen sionless Unit Hydrograph )

<참고 > 홍수량 산정 방법 (예 )

가 . 합리식 (Rat iona l M eth od )

기본식 Q = 1
3 .6 ·f·γ t ·A

식에서 Q = 계획최대홍수량 (㎥/ s ec )

γ t = 홍수도달시간내의 강우강도 [ = R
T ( T

T c )
2
3 ] (m m / H r )

T c = 홍수도달시간(Hr )

f = 유출계수

A = 유역면적 (㎢ )

R = 계획빈도 강우량(m m )



유 출 계 수 (f값 )

유 역 상 황 f 유 역 상 황 f

급준한 산지

3기층 산지

기복이 있는 토지·수림

평탄한 경지

0.75∼0 .90

0.70∼0 .80

0.50∼0 .75

0.45∼0 .66

관개중의 논

산지하천

평지 소하천

반이상이 평지인 대하천

0.70∼0.80

0.75∼0.85

0.45∼0.75

0.50∼0.75

나 . K aziy a m a식 : 한국하천의 최대홍수량 공식

Q m a x = C·A ( 0 . 877 - 0 . 04 log A )

C = F ( 3 10 + R 24 ) (4 + A
L 2 )

식에서 C = 유출계수 L = 유속연장 (k m )

R 2 4 = 계획 일최대강우량(m m/ 일 )

F = 유역의 경사 및 임야상황에 따른 계수

F 계 수

유 역 상 태 F 값 비 고

급경사 , 임야가 적고 유출이 많은 유역

비교적 유출이 많은 유역

유출이 보통인 유역

비교적 유출이 적은 유역

0 .0079

0 .0075

0 .007 1

0 .0067

다 . 수정 K a ziy am a식

① 유역면적 : CA ≤ 42.91㎢일 때

Q m a x = C·A ( 1 . 016 - 0 . 1135 log A )

C = F ( 3 10 + R 24 ) (4 + A
L 2 )



② 유역면적 : CA ＞ 42.91㎢일 때

Q m a x = C·A ( 0 . 6784 - 0 . 0101 log A )

C = 1 . 886F ( 3 10 + R 24 ) (4 + A
L 2 )

수정 F 계수값

유 역 상 태 F 값 비 고

경사가 급하고 임야가 적으며 유출이 많은 유역

비교적 유출이 많은 유역

유출이 보통인 유역

비교적 유출이 적은 유역

가장 유출이 적은 유역

0.0104

0.0096

0.0088

0.0080

0.0072

라 . 홍수도달시간의 결정

① 합리식 (Ra tion al M eth od ) : 소유역에 사용함

T C = 0 .0078K 0 . 77 (분 )

K = ( L 3

H )
1
2

② R ziha공식 : 산간지에서 평야부로 옮겨가는 곳에 사용함

T c = L
W ( s e c )

W = 20 ( H
L ) 0 . 6 ( m / s e c )

③ K r av en공식 : 평야부에서 사용함

T c = L
W ( s e c )

식에서 L = 유로연장 (m ) W = 홍수도달속도 (m/ s ec )



홍수도달속도 ( W : m / s e c )

구 배
W

1/ 100이상 1/ 100∼1/ 200 1/ 200이하 비 고

W 3.5 3.0 2 .1

④ K erb y공식 : 산정부터 하천시발점까지 적용

T c = [ 2
3 ×3 .28L × ( n

S
) ] 0 .4 67 ( m in )

식에서 L = 산정에서 하천시발점까지의 거리(m )

S = H/ L : 지표면경사

n = 지체계수

H = 산정에서 하천시발점까지의 표고차 (m )

지 체 계 수

지 표 상 태 n 지 표 상 태 n

불침투면 (콘크리트 )

잘다져진 상태의 나지

보통조도의 나지

목초지 및 경지

목초지 및 보통의 초지

0 .02

0 .10

0 .20

0 .20

0 .40

산림지(낙엽림 )

산림지(낙엽퇴적지 )

산림지(침엽수 ), 초지

일반적인 산간유역

0.60

0.80

0.80

0.70

예제) 다음 조건을 갖는 관측소가 있는 유역에서 발생하는 30년 및 50년 빈도의 최대홍수량을

산정하시오

단 , Gu m bel - ch ow법 , 물부공식 , 합리식 , 가지야마 Rzih a공식을 이용함

· 조건 : 유역면적 CA =500H a , 유로연장 L =8.0k m , 유로낙차 H =100m , 유출계수 f=0.75 ,

유역계수 F =0.0088, 산정에서 하천시발점까지의 거리 L 1 =500m , 표고차

H 1 =100m , 지체계수 0.70임



· 해 : ① 확률우량

- 30년빈도 : X 3 0 = 329.20m m / da y

- 50년빈도 : X 5 0 = 335.80m m / da y

② 홍수도달시간 (T c )의 계산

- 산정에서 하천시발점까지의 시간 : K erb y식

T c 1 = [ 2
3 ×3 . 28L 1× ( n

S
) ] 0 .4 67

= [ 2
3 ×3 .28×500× ( 0 .70

100/ 500
) ] 0 .4 67

= 32 .4 ( m in )≒0 .54h r

·R ziha공식 : T c 2 = L
W = 8 , 000

( 100
8 , 000 )

0 . 6 = 5 , 545 ( s ec )≒1 .54h r

∴ 홍수도달시간 T c =T c 1 +T c 2 =0 .54+1.54 =2 .08h r

③ 홍수도달시간내의 강우강도 (R t ) 계산

∴ R t c =
R 24

24
( 24

T c
) 2 / 3 =

R 24

24
( 24

2 .08
) 2 / 3

30년빈도값 : R t c 30 = 329 . 2

24 ( 24
2 .08 ) 2 / 3 = 70 . 04 m m / h r

50년빈도값 : R t c 50 = 335 . 2

24 ( 24
2 .08 ) 2 / 3 = 71 . 4 0 m m / h r

④ 계획홍수량(Qp )의 계산

·합리식 : Q p = 1
3 .6 f .R t .A

- Q 30 = 1
3 . 6 ×0 .75×70 . 04×5 . 0 = 73 . 0 ㎥ / s e c

- Q 50 = 1
3 . 6 ×0 .75×71 . 4 0×5 . 0 = 74 . 4 0 ㎥ / s e c



·수정가지야마식 : Q p = C A ( 1 . 016 - 0 . 1135 log A )

C = F ( 3 10 + R 24 ) (4 + A
L 2

)

- C 30 = 0 .0088 ( 3 10 + 329 .2) (4 + 5 . 0
8 . 0 2 ) = 22 . 94

- C 50 = 0 .0088 ( 3 10 + 335 .8) (4 + 5 . 0
8 . 0 2 ) = 23 . 18

- Q 30 = 22 . 94×5 .0 ( 1 . 016 - 0 . 1135 log 5 . 0) = 103 .60 ㎥ / s e c

- Q 50 = 23 . 18×5 .0 ( 1 . 016 - 0 . 1135 log 5 . 0) = 104 .70 ㎥ / s e c

·가지야마식 : Q p = C A ( 0 . 877 - 0 . 04 log A )

C = F ( 310 + R 24 ) (4 + A
L 2

) , F =0 .007 1

- C 30 = 0 .007 1( 3 10 + 329 .2) (4 + 5 . 0
8 . 0 2 ) = 18 . 5

- C 50 = 0 .007 1( 3 10 + 335 .8) (4 + 5 . 0
8 . 0 2 ) = 18 . 7

- Q 30 = 18 . 5×5 . 0 ( 0 . 877 - 0 . 04 log 5 . 0 ) = 185×3 .9 2 = 72 . 5㎥ / s ec

- Q 30 = 18 . 7×5 . 0 ( 0 . 877 - 0 . 04 log 5 . 0 ) = 18 . 7 ×3 . 92 = 73 .3㎥ / s e c

마 . Com plex H ydr og ra ph M eth od

< 계산 예>

일강우량 185m m 유역면적 5,000ha 유달시간 2시간

CN 2 =72일 때 계획홍수량을 산정하시오

강 우 분 포

시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2시간 24시간

분포율

( % )
6 13 24 38 46 56 64 86 100



① 단위시간별 증가량

단위시간

①

강우분포(%)

②

강우량

③

강우증가량

④

순위

⑤

배치순위

⑥

배치강우량

⑦

누 가

강우량

0.0∼0.5

0.5∼1.0

1.0∼1.5

1.5∼2.0

2.0∼2.5

2.5∼3.0

3.0∼4.0

4.0∼6.0

6.0∼12 .0

12.0∼24 .0

13

24

31

38

44

46

56

64

80

100

24 .1

44 .1

57 .4

70 .3

81.4

85 .1

103 .6

118 .4

148 .0

185 .0

24.1

20.0

13.3

12.9

11.1

3.7

18.5

14.8

29.6

37.0

1

2

3

4

5

6

7

8

9

10

6

4

3

1

2

5

7

8

9

10

3.7

12.9

13.3

24.1

20.0

11.1

18.5

14.8

29.6

37.0

3.7

16.6

29.6

53.7

74.0

85.1

103.6

118.4

148.0

185.0

비고 185mm×②
(3)의 시간별

강우차
고정 고정

④를 배치순

으로 재배치
⑦의 누계

② 수문학적 계수 (H y drolog ic cur v e )

유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수문학적 계수는 유역을 구성하는 토양군과 피복상태에 따라 정

하는 것으로 수문학적 토양군을 대략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다 .

A군 : 침투율이 커서 유출이 작고 배수가 양호한 자갈섞인 토양

B군 : 배수가 대체로 양호하고 자갈이 섞여서 침투율이 큰 토양(A군보다 작음 )

C군 : 세사질로서 침투율이 낮고 배수가 대체로 불량한 토양 (D군보다 작음 )

D군 : 불투수성으로 배수가 안되고 높은 유출율을 가진 점토질 토양

유역내의 토지이용상태와 지표의 피복상태에 따른 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



토지이용 및 피복별 C N값

토지이용 조건 경작방법 조 건
CN 2 값

A B C D

조식작물경작

S .R

S .R

S .R

C

C

C&T

C&T

77

72

67

70

65

66

62

86

81

78

79

75

74

71

91

88

85

84

82

80

78

94

91

89

88

86

82

81

소맥류

S .R

S .R

C

C

C&T

C&T

65

63

63

6 1

6 1

59

76

75

74

73

72

70

84

83

82

81

79

78

88

87

85

84

82

81

밀파두류

또는

윤작초지

S .R

S .R

C

C

C&T

C&T

66

58

64

55

53

5 1

77

72

75

69

73

67

85

81

83

78

80

76

80

85

85

83

83

80

방목지
C

C

C

빈

보통

양

빈

보

양

68

49

39

47

25

6

79

69

61

67

59

35

86

79

74

81

75

70

89

84

80

83

80

79



토지이용 조건 경작방법 조 건
CN 2 값

A B C D

목초지(영구 ) 양 30 58 71 78

삼림지 (농장지 )

빈

양

45

36

25

66

60

55

77

73

70

83

79

77

농장택지 도로

비 포 장 도 로

포 장 도 로

69

72

74

74

82

84

82

87

90

86

89

92

③ 수문학적 계수 CN 2 의 계산

소유역
토양군 피복상태 분포율

토양

조건
상태

면적 (㎢ )
계수 ⑦×⑧

유역 피복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B

B

B

조식작물

삼 림 지

도로암석

20

75

5

S .R

〃

〃

빈약

〃

〃

30 6

22 .5

1.5

81

86

82

486

1,485

123

2

B

B

B

B

경 작 지

삼 림 지

방 목 지

하천기지

50

20

20

10

C

〃

〃

〃

〃

〃

〃

〃

20 10

4

4

2

79

66

79

74

790

264

3 16

148

계 50 3,612

C N 2 = 3 , 612
50 ≒ 72

CN 2 환산그래프에서 CN 2 =72일 때 CN 3 는 약 86임



4 5 1 2 3 4 5

S
Va lu es (in ch )

Cur v e s t ar t s
w h ere

P (inc h )

CN for
Con dit ion

Ⅱ

CN for Con dition s S
Va lues
(in ch )

Cur v e s t s r ts
w her e

P (inch )Ⅰ Ⅲ

3 .89

4 .08

4 .28

4 .49

4 .70

4 .92

5 .15

5 .38

5 .62

5 .87

6 .13

6 .39

6 .67

6 .95

7 .24

7 .54

7 .86

8 .18

8 .52

8 .87

9 .23

9 .6 1

10.00

10.40

10.80

11.30

11.70

12.20

0.78

0.82

0.86

0.90

0.94

0.98

1.03

1.08

1.12

1.17

1.23

1.28

1.33

1.39

1.45

1.51

1.57

1.64

1.70

1.77

1.85

1.92

2.00

2.08

2.16

2.26

2.34

2.44

44

43

42

4 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 1

30

25

20

15

10

5

0

25

25

24

23

22

21

21

20

19

18

18

17

16

16

15

12

9

6

4

2

0

64

63

62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43

37

30

22

13

0

12.70

13.20

13.80

14.40

15.00

15.60

16.30

17.00

17.80

18.60

19.40

20.30

2 1.20

22.20

23.30

30.00

40.00

56.70

90.00

190.00

-

2.54

2.64

2.76

2.88

3.00

3.12

3.26

3.40

3.56

3.72

3.88

4.06

4.24

4.44

4.66

6.00

8.00

11.34

18 .00

38 .00

-



Cur v e N um b er (C .N ) a nd Con s t an ts (for th e ca s e Ia =0.20 S )

1 2 3 4 5 1 2 3

CN for
Condition

Ⅱ

CN for Conditions S
Values
(inch)

Curve stsrts
where
P(inch)

CN for
Condition

Ⅱ

CN for Conditions

Ⅰ Ⅲ Ⅰ Ⅲ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 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 1

80

79

78

77

76

75

74

73

100

97

94

91

89

87

85

83

81

80

78

76

75

73

72

70

68

67

66

64

63

62

60

59

58

57

55

54

100

100

99

99

99

98

98

98

97

97

96

96

95

95

94

94

93

93

92

92

91

91

90

89

89

88

88

87

0.00

0.10 1

0.204

0.309

0.417

0.526

0.638

0.753

0.870

0.989

1.110

1.240

1.360

1.490

1.630

1.760

1.90

2.05

2.20

2.34

2.50

2.66

2.82

2.99

3.16

3.33

3.51

3.70

0 .00

0 .02

0 .04

0 .06

0 .08

0 .11

0 .13

0 .15

0 .17

0 .20

0 .22

0 .25

0 .27

0 .30

0 .33

0 .35

0 .38

0 .4 1

0 .44

0 .47

0 .50

0 .53

0 .56

0 .60

0 .63

0 .67

0 .70

0 .74

72

7 1

70

69

68

67

66

65

64

63

62

6 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 1

50

49

48

47

46

45

53

52

5 1

50

48

47

46

45

44

43

42

4 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 1

3 1

30

29

28

27

26

86

86

85

84

84

83

82

82

81

80

79

78

78

77

76

75

75

74

73

72

71

70

70

69

68

67

66

65



C N 2 를 C N 3 로 환산

④ 단위시간별 유출량 결정

S = ( 1,000/ CN 3 ) - 10

Q = ( P - 5 . 08S ) 2

( P + 20 . 32S )

식에서



Q : 직접유출량(m m )

P : 누가강우량 (m m )

S : 강우량과 직접유출량과의 최대차

S = ( 1,000/ 86 ) = 10 ≒ 1.63

Q = ( P - 5 . 08×1 .63 ) 2

( P + 20 .32× 1 . 63 ) = ( P - 8 . 28) 2

( P + 33 .2)

단위시간별 유출량

단위시간 누가우량 (P - 8.28)2 P +33.2 유출량 증가유출량 배치강우량 손실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0.0∼0.5

0.5∼1.0

1.0∼1.5

1.5∼2.0

2.0∼2.5

2.5∼3.0

3.0∼4.0

4.0∼6.0

6.0∼12

12∼24

3.7

16 .6

29 .6

53 .7

74 .0

85 .1

103 .6

118 .4

148 .0

185 .0

2 1.0

69.2

454 .5

2063.0

43 19.1

9901.3

9085.9

12 126.4

1952 1.7

31230.0

36.9

49.8

62.8

86.9

107 .2

118 .3

136 .8

151.6

181.2

218 .2

0 .57

1.39

7 .24

23.74

40.29

49.88

66.42

79.99

107.74

143.13

0 .57

0 .82

5 .85

16 .50

16 .55

9 .59

( 15 .50)
16 .54

( 8 . 8)
13 .57

( 11.60)
27 .75

( 1.00)
35 .39

3 .7

12.9

13.0

24.1

20.3

11.1

18.5

14.8

29.6

37.0

3.13

12 .28

7.15

7.60

3.75

1.51

( 3 . 0)
1.96

( 6 . 0)
1.23

(18. 0)
1.85

(36. 0)
1.61

(3 .7 - 8 .28)2

≒21
(3.7+33.2)=

36.9
(3)÷ (4)

(5)의 시간별
증가량

최소손실량
3 .0m m/ h r

⑥란의 ( )내 숫자는 ⑧란의 ( )내의 최소손실량을 ⑦fis의 증가유출량에서 뺀 값으로서

이 ( )내의 값이 시간별 최소증가유출량임

⑤ 단위삼각유출량의 계산

T P = D
2 + 0 .6T C ……………………… (h r )

T b = 2 .67 × T P ……………………… ( h r )



Q = ( 0 . 2 × A × r ) / T P ……………………… ( ㎥/ s ec )

여기서

D : 단위시간 (h r )

T P : 단위삼각도의 정점시간(hr )

Q : 최대유량 (㎥/ s ec )

A : 유역면적 (㎢ )

r : 단위강우량( 1.0m m )

삼각단위도의 분석

⑥ 삼각단위도의 P eak r at e 계산

유역 면적(A ) = 50㎢

유달시간 (T C ) = 2.0hr일 때 단위 강우량은 1.0m m로 한다

D-2

y

L

D
Tp Tr

Tb

q i

x

Runof f Hydr ogr aph

Exces s Ra inf a l l



· D = 0 .5hr 일 때

T p = D
2 + 0 .6T c = 0 . 5

2 + 0 . 6×2 = 1 . 45h r

T b = 2 .67T p = 2 .67×1 .4 5 = 3 . 87h r

Q = 0 .2×A ×r
T p

= 0 . 2×50×1
1 .45

= 6 .89㎥ / s ec

· D = 1.0hr일 때

T p = D
2 + 0 .6T c = 1

2 + 0 . 6×2 = 1 . 70h r

T b = 2 .67T p = 2 .67×1 .70 = 4 . 54h r

Q = 0 .2×A ×r
T p

= 0 . 2×50×1
1 .7 = 5 .88㎥ / s ec

· D = 2 .0hr일 때

T p = D
2 + 0 .6T c = 2

2 + 0 . 6×2 = 2 . 20h r

T b = 2 .67T p = 2 .67×2 .2 = 5 .87h r

Q = 0 .2×A ×r
T p

= 0 . 2×50×1
2 .2 = 4 .54㎥ / s ec

· D = 6 .0hr일 때

T p = D
2 + 0 .6T c = 6

2 + 0 . 6×2 = 4 . 2h r

T b = 2 .67T p = 2 .67×4 .2 = 11 .2 1h r

Q = 0 .2×A ×r
T p

= 0 . 2×50×1
4 .2 = 2 .38㎥ / s ec



· D = 12.0h r일 때

T p = D
2 + 0 .6T c = 12

2 + 0 .6×2 = 7 . 20h r

T b = 2 .67T p = 2 .67×7 .2 = 19 .22h r

Q = 0 .2×A ×r
T p

= 0 . 2×50×1
7 .2

= 1 .39㎥ / s ec

⑦ 단위유량 삼각도계산 (Plot ting t a ble )

시간
단위시간

유출량

삼각

유출량

최대

유출량

단위삼각도
비고

B T P T ET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0∼0.5

0.5∼1.0

1.0∼1.5

1.5∼2.0

2.0∼2.5

2.5∼3.0

3.0∼4.0

4.0∼6.0

6.0∼12 .0

12.0∼24 .0

0.57

0.82

5.85

16.50

16.55

9.59

13.54

8.80

11.60

1.00

6.89

6.89

6.89

6.89

6.89

6.89

5.88

4.54

2.38

1.39

3.93

5.65

40.31

113 .69

114 .03

66.08

79.62

39.95

27.61

1.39

0 .00

0 .50

1.00

1.50

2 .00

2 .50

3 .00

4 .00

6 .00

12.00

1.45

1.95

2 .45

2 .95

3 .45

3 .95

4 .70

6 .20

10.20

19.20

3 .87

4 .37

4 .87

5 .37

5 .87

6 .37

7 .54

9 .87

17.21

31.22

비고
증가유출량

⑥
②③ 시작시간 ⑤+T P ⑤+T b



⑧ Com plex h y drog r aph 작성

⑨ 결론 : 200년 빈도 홍수량 Q 2 0 0 =320 ㎥/ s ec이므로

계획홍수량 Q =1.2×Q 2 0 0 =1.2×320=384㎥/ s ec



바 . 홍수량 계산 프로그램

1) 개요

유입설계홍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 토양보존국 (U .S

S oil Con s er va t ion S erv ice )에서 개발된 무차원 단위도 (dim en s ionles s un it h y drog r aph )

를 이용한 홍수량계산방법을 프로그램화한 것이다 .

2) 입력자료

홍수유달시간 : 유역내의 최상류지점에서 홍수지점 (만수위가 닿는 지점 )까지 도달시간

T c = ( 0 . 87 L 3

H ) 0 . 385

여기서 T c : 유달시간 (h r )

L : 유로장 (k m )

H : 유역내의 최상류지점과 홍수지점과의 표고차 (m )

강우량 : 빈도 분석된 확률강우량을 강우분포율에 따라 구한다

(강우강도 및 강우분포율분석프로그램에 의한 빈도별 시간별 강우량 이용 )

설계강우량 = 확률강우량×강우분포율

수문학적 유출계수 (h y drolog y r un off cur v e n um b er )

유역을 구성한 토양군과 피복상태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

CNⅡ를 구하여 CNⅢ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

상세한 내역은 참고문헌의 내용을 참조할 것

3) 프로그램 실행

다음 조건을 가지고 추풍령 측후소 구역내의 20년 빈도홍수량을 구해보자



(입력예제)

유역면적 : 928h a

CNⅢ : 9 1

유달시간 : 0 .85hr

입력파일명 : s a m ple .d at (작성방법은 입력양식 및 주의사항 참조 )

출력파일명 : s a m ple .ou t

홍수량계산프로그램이 있는 디렉토리로 작업영역을 변경한다 .

프로그램 실행

F LOOD

IN P UT F ILE NA M E : s am ple .da t

OUT P UT F ILE NA M E : s am ple .out

4) 입력양식

※ 입력파일 작성시 주의사항

(1) LOCA T : 지구명

(2) DA T E : 날짜기입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함)

(3) IS E Q : 강우량 RA IN (3)의 측정수

(4) IORD : 유달거리수 . 단 유달시간을 계산하여 입력할 경우

99를 기입하고 , T CT L ( 1) 첫줄에 유달시간을 기입한다 .

(5) A LOS S : 손실량 (IN/ H OUR )을 기입

(6) NU M

(7) A RE A

(8) RA IN (1)

(9) RA IN (2 )

( 10 ) RA IN (3 )

( 11) T CT L (1)

( 12 ) T CT L (2 )

( 13 ) 한 칸에 한자씩 기입

( 14 ) 지구명은 영문자로 기입

( 15 ) 소수점을 맞추어 쓰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칸내에서 이동이 가능함

( 16 ) 강우측정수 (14 ), 유달거리수(3)는 개수를 증가하여도 상관없다 .



5) 참고문헌

기술업무 P ROGRA M 매뉴얼 (제2권 ) ( 1989. 4 .농업진흥공사 )

기술업무 P ROGRA M 매뉴얼 (제3권 ) ( 1989. 4 .농업진흥공사 )

DA M 설계실무 (1989.12 지역개발처 )

6) 입출력 예제

입력파일
Ch upu ng n y on g _20y ear 1998 10 11
12990.050
9 1 928.0
0 .0 0.5 24.05
0 .5 1.0 33.78
1.0 1.5 4 1.27
1.5 2.0 47.78
2 .0 2.5 53.05
2 .5 3.0 58.33
3 .0 4.0 67.39
4 .0 5.0 75.13
5 .0 6.0 82.38
6 .0 9.0 99.52
9 .0 12 .0 116.65

12 .024 .0 164.76
0.85

출력파일
PEAK DISCHARGE COMPUTATION

*** LOCATION Chupungnyong_20year RUN DATE 1998 10 11
*** CURVE NO. = 91
*** TC = .85
*** AREA = 928.0 HA

TIME PMP PMP INC. INC. **DIRECT- RUNOFF** QP **INCREMENT HYDROGRAPH**
FROM- TO (M/M) (IN) (IN) OD RD (IN) PMP.R ACC.Q INC.Q LOSS UNIT Q. (OMS)B.T P.T E.T

.0 - .5

.5 - 1.0
1.0 - 1.5
1.5 - 2.0
2.0 - 2.5
2.5 - 3.0
3.0 - 4.0
4.0 - 5.0
5.0 - 6.0
6.0 - 9.0
9.0 - 12.0
12.0- 24.0

24.0
33.8
41.3
47.8
53.0
58.3
67.4
75.1
82.4
99.5
116.7
164.8

.95
1.33
1.62
1.88
2.09
2.30
2.65
2.96
3.24
3.92
4.59
6.49

.95

.38

.29

.26

.21

.21

.36

.30

.29

.67

.67
1.89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4
3
1
2
5
7
8
9
10
11
12

.21

.26

.29

.95

.38

.21

.36

.30

.29

.67

.67
1.89

.21

.46

.76
1.71
2.09
2.30
2.65
2.96
3.24
3.92
4.59
6.49

.00

.06

.20

.91
1.24
1.42
1.73
1.99
2.22
2.75
3.27
4.56

.00

.06

.15

.71

.33

.18

.31

.25

.24

.52

.52
1.29

.21

.20

.15

.24

.05

.03

.05

.05

.05

.15

.15

.60

2281.81
2281.81
2281.81
2281.81
2281.81
2281.81
1717.01
1717.01
1717.01
862.77
862.77
266.39

.01
3.64
9.47

45.71
21.38
11.79
14.91
12.38
11.44
12.82
12.81
9.76

.00

.50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9.00
12.00

.76
1.26
1.76
2.26
2.76
3.26
4.01
5.01
6.01
8.01

11.01
18.51

2.03
2.53
3.03
3.53
4.03
4.53
5.70
6.70
7.70
11.37
14.37
29.38

** COMPUTED BY E.D.P.S SECTION IN A.D.C. **





4 . 용 수 관 리

4 . 1 일반사항

용수관리는 평수시 , 갈수시 (한발시 )에 수혜지로 공급할 용수량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저수지 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 설】

저수지의 용수관리는 한발시에도 관개용수 , 상수도용수 , 공업용수 , 발전용수 등에

대한 기간별 저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혜지구내의 급수기준은 용수계통별 , 기간별로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매일 용수공

급을 한다 .

일반적으로 저수지의 규모결정은 10년 한발빈도를 기준으로 필요수량을 정하였으

나 , 안정성있는 용수공급계획은 5개년 정도의 실제 급수실적을 조사·분석한 후 적

절한 급수기준량을 정하여 기준급수량에 수정을 가하고, 이것들을 근거로 급수계획

을 수립한다 . 이 기준급수량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관개구역 등 연락조정

관개급수구역 , 용수로 조직 , 신품종재배 등 작부체계 변화에 맞는 수리시설물

조작관리는 관개구역간에 긴밀한 연락과 조정에 따라 급수량을 조절한다 .

2. 단위용수량

생육기에 논으로 급수된 용수량은 증발산 , 침투 및 낙수 등 논으로부터 빠져나

간다 . 포장단위 용수량은 개개의 논에서 벼재배에 필요한 용수량을 말하는데 단위면

적당 유량 (㎥/ sec/ ha )이나 1일수심 (cm/ d)으로 표시된다 . 포장단위 용수량은 감수심에

재배관리 용수량을 더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은 다음과 같다 .

포장단위용수량 = 감수심 + 재배관리용수량

= (증발산량 + 삼투량) + 재배관리용수량



용수관리 즉 , 물관리에 필요한 용수량은

- 포장단위 용수량 (Q1 ) : 논에서 소비되는 순수용량과 인위적으로 버려지는 수

량의 합

Q 1 = (증발산량 + 침투량 ) + 재배관리용수량

- 순 용 수 량 (Q2 ) = 포장단위용량 - 유효우량

- 조 용 수 량 (Q3 ) = 반복이용이 없는 경우 수원공에서 공급필요량

Q3 = 순용수량 + 송수 및 분배손실량 = 순용수량 ÷ (1- 손실율 )

- 광역용수량 (Q 4 ) = 일반적인 논관개용수량 (광역용수량)

Q4 = 조용수량 - 지구내 이용가능량 (반복이용 + 보조수원수량 )

3. 유효우량

유효우량은 강수량중 관개수와 같이 논에서 유효하게 이용되는 수량을 말한다.

유효우량은 강수량에 상·하한치를 설정하고 그 강수량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얻는

다 . 급수계획에 있어서는 5㎜/ day로부터 80㎜/ day의 강수를 대상으로 하여 일우량의

80%를 유효우량으로 산출한다 . 각 일우량에 따른 유효우량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일 우 량 유 효 우 량

5㎜ 이하

5 ∼ 80㎜

80㎜ 이상

0㎜

일우량의 80% (예 60㎜인 경우는 60×0.8= 48㎜)

64㎜

4. 말단 용수로 구조물

분수공에서의 분수된 용수량은 말단지역에서의 만족도와 말단에서 무효 방류량

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2 관측자료수집과 정보관리

저수관리계획은 유입량 , 저수량 , 방류량 등 물수지 기본자료를 수집하여 활용을

한다 .



【해 설】

저수운용율을 정하고 운영관리 계획을 위하여 아래의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

여야 한다 .

1. 저수량 V (㎥ ) : 저수위를 측정하고 내용적 곡선에 의해서 저수량으로 환산함

(H : 수위 , V : 저수량 )

2. 방류량 Q (㎥/ sec) : 용수 방류량 Qu (관개용 Qa, 도시용수용 Qc), 발전 방류량 Qe,

홍수 방류량 Qf, 총 방류량 Qt 등 방류의 목적별로 기록함.

3. 유입량 I (㎥/ sec) : 저수량 (V )와 방류량 (Q )의 수지를 계산하여 기록함

4. 방류요청량 R (㎥/ sec) : 수혜지구에서 요청한 방류량과 예비방류량 (Q와 같이

목적 별로)

5. 취수량 O (㎥/ sec) : 수혜지구에서 실제로 취수한 양을 기록

6. 제한방류량 S (㎥/ sec) : 요청방류량 (R)과 방류량 (Q )의 차이를 구함 .(Q와 R과

같이 목적별로 )

이상의 자료는 매시간 관측하여 기록하고 일(日 ) 단위의 물수지 분석도 기록해야

한다 .

저수량이 기준저수량곡선 위에 있을 때는 물수요자가 주도하지만 , 기준저수량 밑

에 위치할 때는 공급자가 물관리를 주도하게 된다 . 그래서 저수량이 기준저수량곡선

위에 있을 때 저수지 관리자가 방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

가 있으며 , 기준저수량곡선 아래에 있을 때는 방류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가를 구

분하는 여러 개의「방류 제한선」을 설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기준저수선과 방류 제한선에서 저수운용에 대한 규칙이 구성된다 .



4 .3 계획적 저수량 운용 규칙

저수지의 용수관리는 관개기와 비관개기에 계획적으로 저수량을 운용하기 위

하여 이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저수를 이용한다 .

【해 설】

1. 용수관리의 목표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의 시기적 변화를 보면 <그림 저수관리 개념도

>에 나타난 곡선과 같다 . 일반적으로 관개초기의 저수량은 만수위를 나타내고 관개

말기의 저수량은 최소가 된다. 관개기를 저수량의 상태에 따라 3개의 소기간 (장마전

기 , 장마기 , 장마후기 )으로 나누어 볼 때 , 저수량은 장마전기 (이앙기로부터 장마직전

까지 본답기 )동안에는 계속 감소한다 . 장마기에는 용수공급량보다 저수지로의 유입량

이 크게 되어 저수량이 다소 증가하지만 장마후기 (장마가 끝난 후 관개말기까지 )의

저수량은 다시 감소한다 . 비관개기에는 용수공급량이 전혀 없어 저수량은 계속적으

로 증가하여 관개기 직전에 저수량은 최대가 된다 .

농업용 저수지는 두가지의 상반된 목표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 첫째는 유효급

수 (방류 )를 가능한한 많이 하여 수혜지의 물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이

는 결과적으로 저수량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

둘째는 현재 또는 장래의 가뭄에 대비, 급수 (방류 )를 억제하여 저수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목표는 서로 상반되므로 저수량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기별로 저수지 저수량을 정하고 이것을 기준 저수량곡선이라고 한다 . 어느

시기의 저수지 저수량이 기준 저수량곡선보다 상위 (上位 )에 있을 경우 즉 저수량이

많을 경우는 물수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용수공급을 하고 , 기준저수량곡선보다 하위

(下位 )의 저수량일 경우는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급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

실제의 저수량이 기준 저수량곡선보다 낮아지면 제한급수를 하게 된다 . 급수제한율

(급수제한량/ 필요수량 )을 나타내는 저수량곡선을 제한급수 저수량곡선이라고 하는데

급수제한율은 10% , 30%, 50% 등으로 여러 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제한급수는 기준

저수량곡선까지 저수율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단기간내의 회복을 원할 경

우에는 급수제한율을 크게 하고 , 관개말기까지 제한급수를 계속 해야할 경우에는 최

소의 급수제한을 택한다



저
수
량

10%
30%
50%

관개기

장마기

비관개기

▽ 만수량

기준저수량

곡선

만수
수요자주도역

공급자주도역

최소저수량제한급수저수량곡선

기간

<그림> 저수지관리 개념도

기준 저수량곡선 : 관개말까지 저수량이 0이 되지 않을 확률로 보증하는 각기의 저수량을

표시한 선

제한급수 저수량곡선 : 실제 저수량이 기준 저수라인을 하회했을 때에 부족저수량 정도에

따라 제한 급수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할 저수량 곡선

2. 기준저수량 곡선과 방류제한 곡선 작도법

저수운용규칙의 수립 방법으로써「갈수필요저수량곡선법」이 있다 . 이 방법의

특징은,

- 저수지 유입량이나 취수량을 각각 저수량으로부터 분리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

니라 , 이들을 합한 저수량을 확률변수로써 직접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 급수에 용수안전도를 정하여 주고 일정한 저수량수준 (기준 저수위 곡선 및 방

류 제한수위곡선)을 기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 저수지관리 현장에서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축적된 극히 일반적인 데이터의 이

용이 가능한 한편 이들을 처리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 등이다 .



필요한 데이터는 저수지의 저수용량 외에 , 10개년 정도의 저수지의 유입량 , 필요

급수량 및 하류 책임방류량이고 , 이용하는 확률통계 수법은 이와이법 (岩井法 )에 의한

초과확률치 계산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1) 갈수기 필요저수량

관개개시부터 종료시까지 확률적 의미를 부여하여 설정된 저수량의 시기별

저수량 (시계열치 )을「갈수기 필요저수량」이라고 정의한다 .

(1)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년단위의 계획치 또는 실적치(적어도 10개년 정

도)이다 .

P (i) : 이용 가능한 저수지 유입량 (저수지하류·하천 유지수를 차인한 유

입량 )

Y (i) : 수혜 농지에의 필요 공급수량 (방류량 )

단 , i : 일 또는 5일정도의 계산시간 단위 (i = 1, 2, ......, n )

이상의 데이터는 대체로 1965년대 중기 이후에 계획된 저수지에서 수문계산 자료

에 명시되어 있다 . 1965년 이전에 계획된 저수지에서는 실적치를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계획치와 실적치와의 사이에는 많든 적든 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 또

여기에서 Y (i)는 저수지의 수혜 농지에 필요 공급 수량으로 < 4.1>식에 따라 구한다 .

Y (i ) = 1 [ 1 Dj ( i ) - A j (i ) -
k

Rk ( i ) ]…………………… <식4 . 1 >

단 , α ,β : 손실률

Dj (i) : 포장내 소비수량

Aj (i) : 포장내 유효우량

Rk (i) : 지구내 하천취수량

j : 포장식별 번호

k : 구역내 하천 식별번호



또 , P (i)는 댐직하류에의 책임방류량으로 하류 하천유지를 위한 책임방류량을 저수

지 지점 하천에 유입하는 양으로부터 차인한 유량이고 <식 4.2>으로 주어진다 .

P ( i) = Q (i ) -
h

Mh (i ) …………………………………… <식 4 . 2 >

단 , Q (i) : 저수지지점 유입량

Mh (i) : 하류 책임방류량

h : 책임방류량지점 식별번호

(2) 필요저수량의 계산

P (i), Y (i)를 이용하여 , 각기 (1일 또는 5일 )의 과부족량 K (i)을 구하고 이

과부족량을 관개 종료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누계한다.(계산은 전부 관개 연도별

단위이다 .) 이 각기의 누계치를「필요저수량」이라고 부른다 . 보통 취해지고 있는 매

스커브법의 물수지 계산은 관개시작기부터 순차적으로 과부족량의 누계치를 구하지

만 본법으로는 이 계산의 방향은 반대이다 .

즉 , V (i) : 필요저수량

K (i) : 과부족량

으로서

K (i) = P (i) - Y (i) ‥‥‥‥‥‥‥‥‥‥‥‥‥‥‥‥‥‥‥‥‥ <식 4.3>

V (i) = V (i+1) - K (i) ‥‥‥‥‥‥‥‥‥‥‥‥‥‥‥‥‥‥‥‥ <식 4.4>

단 , V (i) 0 이므로

V (i)〈0 일 때 , V (i) = 0 ‥‥‥‥‥‥‥‥‥‥‥‥‥‥‥‥‥‥‥ <식 4.5>

이렇게 구한 V (i)는 당해년에 있어서 제 i 기에 V (i) 만큼의 저수량이 확보되고 있

으면 , 제 i 기 이후 내린 관개말기일까지의 저수량이 0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

(3) 갈수 필요저수량과 그 확률적 의미

먼저 각각의 i에 대한 , V (i)의 N년간 (N은 데이터 년수 )의 순위별로 배열

하고 큰 쪽으로부터 m번째의 V (i)를 Um (i)라고 한다 .



즉 , U₁ (i) U₂ (i)··· Um (i) ···U N (i) ‥‥‥‥‥‥‥‥‥‥ <식 4.6>

이 순위별 통계량으로부터 경험적 초과확률 Pm에 대응하는 필요저수량을 추정한

다 . 먼저 Pm은 <식 4.7>식으로 주어진다 .

P m = m/ (N +1) ‥‥‥‥‥‥‥‥‥‥‥‥‥‥‥‥‥‥‥‥‥‥‥ <식 4.7>

또 , 확률 한발년 T m은 <식 4.8>부터 구한다 .

T m = 1/ Pm ‥‥‥‥‥‥‥‥‥‥‥‥‥‥‥‥‥‥‥‥‥‥‥‥‥ <식 4.8>

T m년 한발에 해당하는 제 i 일째의 필요저수량을 y T m (i)이라고 하면 , y T m

은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T m 한발에 해당하는 필요저수량의 시계열치 즉「한발

필요저수량」이다 .

저수량이 적어도 갈수필요저수량보다도 적지 않다면 적어도 (1- Pm )의 확률로 관

개기 종료일까지 저수량이 0이 되지 않는다 . 이것이 한발필요저수량이 갖는 확률적

의미이다 .

2) 기준 저수라인

계획적 저수운용을 하기 위해 관개기 말일까지 저수량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률로 보증한 각 시기의 저수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상의 라인을 「기준 저수라

인」이라고 정의한다 . 이는 어느 시기의 저수량이 이선 이상이 되면 확율상 저수량

부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선이다 .

(1) 갈수필요저수량 곡선

횡축에 시간 종축에 저수량을 각각 취하고 갈수필요저수량 ( y T m )을 도

표로 만들어진 곡선을「갈수필요저수량 곡선」이라고 한다.



(2) 기준 저수라인의 설정

기준 저수라인은 갈수필요저수량 곡선을 기초로 저수관리 조작상의 편리

를 감안하여 정한다 . 갈수필요저수량 곡선을 일정 구간마다 직선 등으로 근사한 기

준저수라인으로 한다 .

3) 방류제한시 갈수 필요저수량

실제 저수량이 기준 저수라인 이하일 때 (이하「저수 부족시」라고 한다 .) 저

수의 부족량의 정도에 따라 (방류제한량 ÷ 필요보급수량 )의 영역을 보여주는 그래프

상의 라인을「방류제한라인」이라고 정의한다.

(1) 방류 제한시 필요저수량의 계산

필요저수량의 계산과 같이 데이터 P (i), Y (i)를 이용하고 , 다음 식으로 정

의되는「방류제한시 필요저수량」을 구한다 .

즉 , V s (i) : 방류 제한시 필요저수량

Z(i) : 방류 제한시 필요보급수량으로서

K (i) = P (i) - Z(i) ‥‥‥‥‥‥‥‥‥‥‥‥‥‥‥‥‥‥‥‥ <식 4.9>

단 , Z(i/ i ∈M ) = (1 - S )xY (i) ‥‥‥‥‥‥‥‥‥‥‥‥‥‥‥‥ <식 4.10>

여기서

S : 방류 제한율 (방류제한량 ÷ 필요 보급수량 )

M : 방류 제한기간

이라고 하면, 관개기 말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K (i)의 누계치가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V s (i) = V s (i + 1) - K (i) ‥‥‥‥‥‥‥‥‥‥‥‥‥‥‥‥‥ <식 4.11>

단 , V s (i) 0 이라면 V s (i) 〈0 일 때 V s (i) = 0 이라고 둔다 .



이렇게 하여 구한 V s (i)는 해당년의 제 i 기에 V s (i)만큼의 저수량이 확보되어 있

으면 기간 M에 S의 비율로 방류를 제한하면 제 i 기 이후가 끝날 때까지 저수량은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 방류 제한시 갈수필요저수량

<식 4- 8>과 같이 T m년 갈수에 대응하는 제 i 기에서의 방류제한시 필요

저수량을 y s· T m (i)라고 하면 , y s· T m이 여기에서 요구되는 T m년 갈수에 대

응하는 방류제한시 필요저수량의 시계열치 즉 「방류제한시 갈수필요저수량」이다 .

4) 방류 제한라인

(1) 방류 제한시 갈수필요저수량 곡선

횡축에 시간을 종축에 저수량을 취하고 y s· T m을 도표로 표시하여 맺은

곡선을 「방류제한시 갈수필요저수량 곡선」이라고 한다 .

(2) 방류 제한라인의 설정

방류 제한라인은 방류 제한시 필요저수량 곡선을 기초로 기준 저수라인의

패턴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

3. 비관개 기준라인

관개가 끝난 시기에서 비관개기말일 (관개개시전일 )까지 소정의 저수량 (여기에

서는 만수량 )까지 유입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기의 목표저수량이「유입기 필요저

수량」이다 .

W (n ) = W (n + 1) - P (n ) - Y (n )

W (n ) max = Vmax ' W (n ) 0 ‥‥‥‥‥‥‥‥‥‥‥‥‥‥‥ <식 4.12>



여기서 ,

W (n ) : 유입기 필요저수량

V max : 저수용량

즉 , 계획년 말일의 필요저수량을 만수량으로 하여 (2)항과 같이 필요저수량을 계산

하고 (3)항과 같이 하여 확률 갈수년 T m에 대응한 비관개기 필요저수량 을 구한다 .

그 곡선을 비관개 필요저수량 곡선 이라고 부른다 . 이것을 목표로 하고 , 관개기 개

시기까지 저수위가 만수가 될 것을 전제로 한다 .



5 . 홍 수 관 리

5 . 1 일반사항

홍수시 저수지의 관리는 저수지관리규정에 따라 항상 기상·수문 상황을 파악

하여 유입량·저수위 등을 예측하고 이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방류결정을 하여야

한다 .

【해 설】

홍수시 저수지의 관리는 저수지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다음 각 항 절에 상세

히 기술하며 방류에 이르는 전과정을 총괄하면 아래와 같다 .

1. 기상·수문 상황의 파악

기상·수문상황의 관측은 조작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저수지에서 방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측시간을 매 1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한다 . 홍수시 관측사항

및 그 횟수는 다음과 같다 .

홍수시 관측사항 및 횟수

관 측 사 항 홍 수 시 홍수경계시

저수위 및 유입량

수 위 및 유 량

강 수 량

30분마다

1시간마다

1시간마다

1시간마다

1시간마다

1시간마다



2. 유입량의 예측

제1단계 예측 : 예상 강수량과 저수지의 현재 수위에서 저류 가능용량을 고려

하여 방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제2단계 예측 : 현재의 기상·수문 상황 및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유사한

기상 패턴을 추출하고 , 유입량 및 저수위를 예측하여 방류량과

그 시각 등을 결정한다 .

3. 기계 기구 등의 점검·정비

저수지의 관리에 관련되는 기계 기구 및 관측 , 통보 , 경보시설 등이 항상 정상

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정비를 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4. 저수지의 조작 상황의 통보 등

저수지 관리자는 , 홍수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하천법에 정하

는 바에 따라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 관측결과와 방류예정일시 , 수문개폐일시 , 저수위

수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청 등 관련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5. 방류결정

방류시각 및 방류량은 기상·수문 상황 및 유입량 예측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되

조작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류 하천에 급격한 수위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6. 방류시 관계기관에 통보

저수지의 여수토 또는 방류관으로부터 방류를 개시하기전 적어도 한시간 전에

하천의 수위 변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하천주변 시·읍·면장 해당지구를 관

할하는 경찰서장 및 하천 관리자에게 댐방류의 시각 및 예상하천수위 등을 통지하여

야 한다 .



7. 방류시의 일반인에 주지

저수지 방류로 하류지역의 일반주민에 위험 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

판에 의한 게시를 하였더라도 사이렌, 경종 , 확성기 등으로 경고하여 일반인에게 저

수지 방류에 의한 하천수위 변동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8. 기록의 정리

저수지 조작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은 장래 저수지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하

기 위한 것이므로 홍수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생길 때부터 홍수 재발생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사이의 기상·수문 상황 및 게이트의 조작내용과 함께 방류시 관계기

관에 통지 및 일반에게 주지시킨 사항 등을 요령에 따라 기록한다.

5 .2 저수지의 관리규정

저수지를 설치하여 유수를 저류 또는 취수하고자 할 때는 저수지의 관리규정

을 정하여야 한다 .

【해 설】

저수지의 제원, 저수지 관리의 원칙 , 홍수시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하천법 제

38조에 근거하여 정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홍수량 , 저수지 유입량, 방류량의 증가

한도 , 방류 통지 구간 및 경고시간 수문개방도와 방류량과의 관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

1. 하천법 제 3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 설치자는 당해 저수지의 관리

규정을 정하여 저수지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하천법

시행령 제 29조 )



- 저류 또는 방류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저수지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의 점검과 정비에 관한 사항

- 저수지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위·수문·기상의 관측 및 그 결과에

관한 기록보존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저수지 등의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2. 저수지 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총칙 : 목적 , 저수지의 용도 , 저수지의 운영관리

- 저수지의 운영 및 이용 : 수위측정 , 저수지의 수위 및 유효저수량, 저수지의

수위확보 (관개기간 ), 용수의 공급

- 홍수경계 : 홍수경계체제 , 홍수경계체제시 조치 , 홍수조절 , 홍수경계체제 해제

- 저수지에서의 방류 : 저수지의 방류 , 방류량 , 방류에 관한 통보

- 수문조작 : 조작방법 , 조작 순서 , 조작의 기록

- 점검정비 및 조사측정 : 점검정비 , 조사측정 , 조사결과 기록 , 관리연보 작성

- 관리비용 : 경상관리비 부담 , 시설의 개보수비 부담

- 부칙 : 보고 및 세칙

5 .3 홍수조절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

5.3.1 홍수시 최대 무해 방류량

저수지에서 홍수로서 지정되는 유량은 해당 저수지 하류부 하도의 협착부 등

사유 경작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유량을 저수지 지점으로 환산

하여 정한 것을 최대 무해 방류량 이라고 한다 .



5.3.2 저수지 유입량의 산정

저수지 관리자는 홍수시 기상·수문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분석

하여 저수지 예상유입량과 시간별 변화를 예측하여야 한다 .

【해 설】

저수지 관리상 저수지에 유입하는 유입량의 규모와 그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저

수지로 유입하는 하천으로부터 추정하는 방법과 , 저수지 수위의 변동과 방류량으로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

보통의 경우에는 홍수가 저수지에 유입하기 전에 그 양을 미리 알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 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

에 따라 산정한다 . 또 전자의 방법은 유입량 급증시 저수지 조작의 보조데이터로서

이용한다 . 공식기록이 저수지 조작 후 물수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후자의 방법에 따

라 산정한 값을 사용한다 .

1. 저수지 유입 하천의 유량으로부터 추정하는 방법

Q = iQi

Q : 저수지의 유입량

Qi : 저수지에 유입하는 하천의 수위관측소 i에서의 추정유량

αi : 보정계수 , Qi와 Q의 상관계수 또는 유량관측소의 유역면적과 저수지

지점 유역면적의 비율부터 정한 값

2. 저수지 수위의 변동과 방류량으로 산정하는 방법

n

Q =
V [H t₂ ] - V [H t₁ ] +

i= 1
△ t·Qoi

t₂ - t₁



Q : 저수지 유입량

V [H (t2 )] : 현재시간 t₂시에서 저수지 수위 H (t₂ )에 해당하는 저수량

V [H (t1 )] : 현재시간 t₂시에서부터 일정시간 전의 시각 t₁시에서의 저수지

수위 H (t₂ )에 해당하는 저수량

i = 1
△t₁·Qoi : t₁∼t₂시간내에서의 전 방류량이고 , n은 t₁∼t₂시간의 구분수

1의 방법은 저수지로 유입하는 하천에 설치한 수위관측소의 관측수위에서 수위 대

유량곡선에 따라 추정되는 유량을 기초로 댐 지점의 순간유량을 신속히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 수위 대 유량곡선의 정밀도가 반드시 양호하지 않다는 것이 문

제이다.

이것에 대하여 2의 방법은 시간 t₁∼ t₂사이의 평균 유입량을 구하는 것으로, 시

각 t₂의 순간유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결점이다 . 이것은 t₁∼ t₂의 시간 간격을

단축하므로써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지만 , 급격한 유입량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저

수지내의 수면 구배도 일정하지 않다 . 따라서 t₁∼ t₂를 짧게 잡으면 유입량 추정

치의 변화 폭이 커진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식에서 n =1이 되지 않는 것도 이 이

유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3.3 저수지 홍수저류의 최고한도

저수지에서 유수의 저류는 홍수시에 일시적으로 유수를 저류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상시 만수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해 설】

저수지의 재해방지 면에서 홍수시에 일시적으로 유입수를 저류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저수지의 수위를 상시 만수위 이하에 유지하는 것으로 저수지관리규정에 정하

고 있다 . 홍수시 하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저수지 설치전보다 증가

하는 홍수유량을 써차지 (surcharge) 방식으로 조절하여 홍수경과 후 저수지의 수위

를 신속하게 상시 만수위까지 강하시킨다 .



홍수시 우량과 유입량의 관계로부터 유역의 유출특성을 알고 어느 시점에서의 강

수량을 알면 예상유출량을 예측할 수 있다 . 이 결과와 저수위별 비어있는 용량과의

관계를 미리 계산하여 도표화하여 두면 편리하다 . 다음 그림은 저수위별로 대응할

수 있는 강수량을 구할 수 있는 도표의 예이다 .

이 경우 현재 수위가 392m일 때 120mm의 강우까지는 방류없이 전량 저수가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m ) 398,00

395,00 관리목표수위

저

수

위

392,00 관리 달성수위 (상시만수위
초과하는

를

강우영역)

390,00
저수한도
총우량곡선(상시만수위

를초과못하는 강우영역)

385,00

380,00

0 50 100 150 200 250 (㎜ )

총우량

<그림> 저수위별 저수한도 총우량 곡선

5.3.4 예비방류

예비방류량은 무해방류량 수준으로 저수지의 제한수위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방류량을 증가시킨다 .



【해 설】

제 1 단계 : 하류측으로 피해없이 안전하게 방류하는 단계로 가능하면 하천수위 증

가량이 30분에 약 50㎝이하가 되도록 방류한다 . 그러나 유입량이 급격

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방류 한도량으로 증가시킨다.

제 2 단계 : 하천 고수부지의 경작지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방류한다 .

제 3 단계 : 유량이 점점 증가하고 저수위가 제한수위와 만수위 사이에 있을 경우

에는 협착부 단면의 통수능력 범위내에서 방류하여 가급적 침수피해를

줄인다 .

제 4 단계 : 저수위가 만수위이하가 되도록 적절하게 방류한다 . 유입량이 점점 증가

하여 저수위가 만수위 가깝게 상승하면 무해방류량에 관계없이 유입량

전량 또는 , 부득이한 경우 유입량이상으로 방류하여 가급적 만수위이

하로 저수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예상강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홍수진행 상황에 따라 저수위 단계별(제

한수위 이하, 제한수위와 만수위 사이 , 만수위 이상 등 )로 방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 만약 강수가 예상과 다르게 많이 내리지 않으면 , 홍수관리를 위하여 미

리 예비 방류한 것이 애써 저류한 귀한 저수량을 낭비하는 무효방류가 되어 용수관

리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1. 예상 홍수위가 만수위이상인 경우

예상 홍수위가 만수위이상으로 상승하면 홍수위험단계이다 . 설계홍수량 전량을

예비 방류하여 저수위를 만수위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

2. 예상 홍수위가 제한 수위와 만수위 사이인 경우

예상 저수위가 제한수위와 만수위 사이로 상승하면 홍수발생 단계이므로 무해방

류량과 유입량 중 큰 양을 방류하여 저수위가 만수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 .



5.3.5 방류량의 증가한도

저수지 관리자는 홍수조절을 위하여 저수량을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하류하천

에 피해가 없도록 시간별 방류량의 증가한도를 정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해 설】

1. 방류량 증가 제한곡선도의 작성

저수지에서부터 방류량의 증가비율은 하류 하천의 협착부 등 문제가 되는 지점

의 수위상승이 30분에 30∼50㎝정도 이하가 되는 방류량과 일정시간내 (10분간 )의 방

류량의 변화량으로부터 작성한다 . 이 때 현재의 방류량을 알면 10분후 얼마를 방류

하여야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이것을 기초로 방류제한곡선도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며 , 이 제한곡선은 방류의 개시부터 방류량이 홍수량에 달하기까지 작성하여

야 한다 .

2. 경과시간과 방류량과의 관계도 작성

저수지 하류하천의 수위를 저수지에서 방류개시부터 서서히 상승하도록 안전하게

무해 방류를 하게 하기 위하여는 경과시간마다의 현재의 방류량 곡선을 작성하고 ,

일정시간 (약10분 )후의 무해방류량은 소요시간 경과후 하류하천의 수위상승 허용치에

해당하는 유량을 계산하여 같은 수위에 작도하여 곡선을 작성하면 10분 후 허용방류

량을 알 수 있다 .

하
천
수
위

현재방류 수위

④ 10분후
방류량

②

↓10㎝수위 상승에 해당
하는 유량

① ③ 유량

① 현재방류량 ② 현재의 하류하천수위

③ 10분후 방류허용량 ④ 10분후 하류하천예상수위

<그림> 방류량 증가허용한도곡선



5.3.6 홍수조절 게이트의 조작

저수지부터의 방류는 방류관 및 홍수조절 게이트 조작에 따른 안전성에 충분

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해 설】

저수지에서 방류는 방류관과 홍수조절 게이트 조작으로 이루어지고 , 홍수시에는

게이트와 방류관 밸브 조작을 병용하므로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방류관 밸브

방류관 밸브 조작은 하류하천의 유량을 조절하고 홍수시에는 홍수유입량의 방

류는 게이트 조작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

2. 홍수조절 게이트의 명칭

게이트의 명칭은 게이트 조작 , 게이트 점검 , 정비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게이트

별로 명칭을 붙여 저수지 관리인과 관계직원은 이를 숙지하고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

여 운영 관리하도록 한다 .

3. 홍수조절 게이트의 조작순서

게이트는 개폐순서와 1회 조작의 개방도 등을 정하는 것이 안전조작상 대단히

중요하다 . 즉 게이트를 조작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문 1개 또는 일부 수문만을

개폐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 1회 조작시의 1개 수문의 개방한도를 정해놓고 차

례로 개방을 진행하여 전체 수문을 개방하고 , 다시 최초로 조작한 수문으로 돌아와

서 개방한도만큼 차례로 개방을 진행하는 순서로 방류조작을 원활하게 조작한다. 폐

문시에는 개문시의 역순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입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저수위를 상시 만수위에 유지하기 위하여는 1회

의 개폐높이가 몇십㎝를 초과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당해 유입증가율의 범위내에서 방류조작을 하여야 한다 .

4. 홍수조절 게이트 개폐의 제한

홍수시 게이트의 개폐 높이는 하류 하천의 수위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시에 과도한 개폐높이로 조작하면 하류 하천에 급격한 수위변동을 초래하게 되고 ,

일련의 게이트를 한 쪽으로 치우치게 열면 하류 하천의 흐름의 상태가 복잡하게 되

어 피해 발생우려가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개 게이트의 1회 개폐높이가 수

십 ㎝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개문순서도 가운데서 좌우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

5. 홍수조절 게이트 개문간격

홍수시 게이트를 개폐하여 방류할 때는 무엇보다 최초 개문시기가 중요하다 .

게이트 개문시기가 지체되지 않고 순조로울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 저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유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여러개의 게

이트를 동시에 개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동간격을

두어 원활하게 게이트를 조작하여야 한다 . 또한 전기적 기계적 과부하가 되지 않도

록 1개 수문을 개문한 후 다음 수문을 개문해야 하며 그 간격은 수문 또는 동력설비

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초 정도가 바람직하다 .

6. 조작의 제한

저수지의 방류관 밸브 및 홍수조절 게이트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게이트를

개폐하면 안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게이트를 개폐한다 .

- 상시만수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 홍수시에 저수지에서 방류할 경우

- 저수지내에 시설점검 , 정비가 필요한 경우

- 하류 하천에서 하천유지 용수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하게 개폐가 필요한 경우



5.3.7 방류시 관계기관 통보

저수지의 게이트를 조작함에 따라 하류 하천 수위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

다고 예측되는 경우는 해당 저수지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해 설】

시설관리자는 방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류일시 , 방류량 및 예상수위 등 방류

수가 도달하기전 적어도 1시간전까지 하류지역의 주민에게 예보하고 , 하천수위가 급격

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의 관할 도지사, 시장 , 경철서장 , 하천관리자에게 신속

히 통지하여야 하며, 특히 당해 재해대책본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는 저수지 하류지역의 수해 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임으

로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는 가입전화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태풍 호우 등 이상

기상시에는 통화회선 용량부족 통신시설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무선전화 등 별도의

통신계통의 확립이 필요하며 비상연락 계통도를 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5.3.8 방류시 경계경보 및 공지

저수지 수위를 조절하여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다고 예측되는 경우는 위

해 (危害) 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에게 주지시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 설】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수위를 조절하여 유수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다고 예측

될 때는 하천법 3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도지사, 시장·읍·면장 , 경찰서장에

통보하고 , 수영 , 낚시 , 캠프 , 자갈채취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위험을 방지

해야 한다 .



위험지역에는 접근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고 그 위험을 알리는 내용에는 수위상승

높이 , 구간 , 지역 등을 기재하고, 주민에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경계표시 방송, 싸이

렌 , 경종 , 확성기 등의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

1. 주지 구간의 설정

주지 구간은 저수지 방류시에 급격한 수위 변동이 생기는 구간까지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 저수지가 하천의 지류에 위치하는 경우는 본류와의 합류점 , 저수지가 본

류에 있는 경우에는 몇 개의 지류가 합류하여 저수지 지점 유역면적의 2배이상의 유

역면적이 되는 합류점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

2. 표시판 설치

표시판에 따른 경고는 하천연안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래객에 대한 효과가 크

다 . 설치장소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진입이 쉬운 곳을 택하여 설치

하는 것이 좋고 아이들이 물장난, 낚시 등 사람이 많이 접근하는 곳을 택하는 것이 좋

다.

경고판은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하천의 특징 , 강우와 수위

증가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한다 .

3. 싸이렌

싸이렌에 의한 경고는 저수지와 하류로 나누어 실시하되 경고시작은 방류개시

○○분전에 ○○분 간격으로 싸이렌을 울리고 , 하류지점에 설치된 싸이렌 경고는 방

류에 따른 하류부의 수위상승이 개시됐다고 인정되는 ○○분전에 ○○분간 이라고

미리 주민에게 알려놓아야 한다 .

4. 확성기

경보차의 확성기에 의한 주지는 표시판의 계시 , 싸이렌 , 경종 등의 경고외에 수

위상승정도 , 위험한 상황 등을 주민 또는 외래자에게 알리며 경보차의 순회경로 , 경

보내용, 시간 등을 포함한 경보계통도를 미리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



5. 일상시의 홍보

저수지 방류시의 위험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다음과 같

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

- 해당 하천의 강우량과 하천유출 특성에 관한 내용

- 수영 , 낚시 , 캠핑 등 외래자에게 해당 하천의 특징

- 기타 저수지 방류에 관한 사항

- 방류시 경보에 관한 설명회 등을 통해 하류주민에게 홍보하여 방류시 주민의

협력을 유도한다 .

5.3.9 홍수대비 단계의 조치

홍수대비단계에는 요원의 확보 , 기상·수문정보의 수집 , 하천관리자 등에 통

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기류 및 자재의 점검·정비 , 유입량의 예측 및 저수지

조작에 관한 기록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저수지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

다.

【해 설】

1. 요원의 확보

홍수시 저수지 관리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요원 확보

2. 기상·수문 정보의 수집

예비 경계시 대응에 기본이 되는 기상·수문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한

다 . 즉 기상·수문의 관측은 평상시는 1일 1회 관측하고, 경계시가 되면 1시간 간격

으로 관측을 하며 때에 따라서는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



3. 유입량 예측

강수에 의하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는 기상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여

많은 강수가 예상되면 유입량을 예측하고 , 저수지의 용량과 조합하여 방류방법 , 방류

시간 , 방류량 등의 예측에 대비한다 .

4. 하천관리자에게 통보

시설관리자는 하천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 조작규정에 관련한 통보 , 기상·수문

관측결과 , 해당 저수지의 조작 상황을 보고한다 .

5. 기기류의 점검·정비

저수지 조작에 관련되는 기계 , 기구 (수배전 설비 및 전기설비와 예비 전원설비

를 포함한다 .), 관측시설, 통보시설 , 경보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에 점

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수전 설비

수전설비, 조명설비 , 배전선 등

2) 예비 발전기

엔진 및 발전기의 작동 , 연료 , 오일 , 냉각수 , 절환장치 등

3) 개폐기구

원동기 , 주동력의 작동조건 등

4) 홍수조절 게이트 (홍수조절 게이트의 작동 조건 확인)

① 저수위가 제정 부분보다 낮은 경우의 게이트 작동

② 저수위가 제정 부분보다 높은 경우의 클러치 레버의 중립에 의한 작동

5) 관측시설

우량계 , 수위계의 작동 등

6) 통신설비

가입전화, 자가용 전화 , 무선전화의 통화 등



7) 경보시설

경보시설 (싸이렌 ), 경보차의 작동 및 부속설비 장착 등

5.3.10 홍수시 단계별 조치

홍수시에 시설관리자는 홍수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 설】

홍수관리를 위해서는 홍수주의보 , 홍수경보, 홍수발생 , 홍수복구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1. 홍수주의보 단계에서의 조치사항

저수지 상류유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호우주의보 (예상 일강우량 80㎜이상 )

가 예보되어 홍수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홍수경계단계전까지

또는 홍수경보단계에 이르기 전에 홍수주의보가 해제되어 홍수발생 염려가 없다고

생각되는 시점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

홍수주의보단계에는 저수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요원의 확보 , 기상·수문자료의

수집 , 유입량 예측 , 하천관리자에게 통보 , 기기류 또는 자재의 점검 및 정비 , 저수지

조작에 관한 기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예비방류계획이 있는 저수지에서는 홍

수주의보단계에서 소정의 유량을 저수지에서 예비 방류하게 된다 .

2. 홍수경보 단계에서의 조치사항

저수지 상류유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호우경보 (예상 일강우량 150㎜이상 )가

예보되어 , 홍수가 발생할 염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부터 호우경보해제단계

또는 홍수발생 염려가 적다고 생각되는 시점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홍수경보단계가 홍수주의보단계를 거치지 않고 올 때에는 주의보단계 조치와 같이

한다 .



이 단계에서 유입량 예측과 저수지에서의 방류량 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며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된다 .

1) 유입량 예측

강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유입량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

현재의 저수위에 대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각각의 강우강도를 가정하여 이에 의한 홍

수유입량을 모의 발생으로 예측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비하여 홍수배제시간과 배제

량을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저수지에서의 방류

예상 저수위가 홍수조절수위 또는 만수위 이상으로 상승하면 홍수발생 또는

홍수위험단계이므로, 사전에 예비방류를 실시하여 가급적 저수지 용량을 비워두어

피크 방류량을 감소시키고 , 저수위가 만수위까지 이르지 않도록 홍수조절 효과를 극

대화하여야 한다 .

(1) 용수공급 관계로 저수위가 제한수위 이하이면 대기단계로 예비방류를 준

비한다 .

(2) 저수위가 제한수위 이상 상승하면 30분 수위상승량이 50㎝를 초과하지 않

을 양을 방류한다 .

(3) 저수위가 제한수위와 상시만수위 (홍수위) 사이로 상승하면 홍수발생단계로

무해방류량과 유입량 중 큰 량을 방류하여 저수위가 만수위를 넘지 않도

록 한다 .

(4) 저수위가 상시만수위 이상이 되면 홍수위험 단계이므로 설계홍수량 전량

을 방류하여 저수위를 만수위 (홍수위 ) 이하로 강하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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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저수지 수위와 용량배분

3. 홍수발생 단계에서의 조치사항

실제로 홍수가 발생하여 저수위가 홍수위 (만수위 )에 접근하거나 하류 하천수위

가 위험수위에 육박하는 단계를 말한다 .

홍수발생단계에 저수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저수지에 대하여 정해진

수문조작방법에 따라 방류하거나 저수지에 유입량을 저류한다 . 또한 저수지 조작 상

황을 하천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4. 홍수경과후 단계에서의 조치사항

홍수경보단계가 해제된 후 또는 홍수경보가 해제되지 않고 유입량이 재차 증가

하여 홍수발생단계에 이르는 때까지를 말한다.



이 단계에는 예비방류계획이 있는 저수지에서 2개이상의 피크 홍수가 예상되는 경

우는 먼저 피크의 홍수가 경과한 후 , 두번째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하여 첫번째 홍수

시에 저류되었던 물을 신속히 방류하여 저수위를 홍수제한수위까지 저하시켜 둔다 .

한편, 예비방류계획이 없는 용수댐에서는 홍수복구단계의 저수위를 상시 만수위와

같게 하고 , 현재의 저수위가 상시 만수위보다 높은 경우에는 방류하여 상시 만수위

에 유지되도록 , 또는 상시 만수위 보다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입수를 저수지에 저

류하여 상시 만수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 저수위가 상시 만수위와 같아지는

시점에서는 유입량에 해당되는 유입수를 저수지에서 방류하여야 한다 .

<그림 > 홍수처리지의 개념도

5 .4 홍수조절 게이트가 없는 저수지

저수지의 관리상 필요한 기상·수문 상황을 파악하고 하류하천에 위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 설】

1. 관리규정의 제정

게이트가 없는 저수지의 경우라도 운영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38조에 따른 저수지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하며 방류가 가능한 경우는 홍수

조절 게이트가 있는 저수지와 같다 .

2. 홍수시에 필요한 조치

평상시의 조치

예상유입량을 추정하여 저수량을 사전조절 , 여수토 및 방수로 , 제당 등의 상

하류 점검 , 통관 등의 균열여부 확인

홍수 및 태풍주의보 발령시의 조치

지역별 강수상황 파악 및 기상전망 시설기능점검 및 위험장소 점검

호우 태풍 홍수경보 발령시의 조치

강수상황 파악 및 기상전망 , 관리담당자 현장배치 , 여수토의 홍수배제 기능

유지 및 수위측정 , 제당 등의 순회점검 및 조기보수 ,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긴

급조치

홍수시의 연락체제

게이트가 없는 저수지에서도 저수지 관리자는 하천관리청 , 관할도지사, 시

장·군수 , 읍·면장 ,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전

화선 설치하는 등 비상연락망도 준비하여야 한다 .

경보구간의 설정

홍수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 또는 관개수 보급으로 저수위가 저하한 경

우에 홍수가 유입되면서 수위가 상승하여 여수토로 방류가 시작되고 , 여기에

최대홍수가 합치는 경우에 급격한 방류가 생기기 때문에 , 방류량에 의하여

하천수위 상승 속도가 30분에 30 ∼ 50㎝가 넘지 않도록 검토하고 경보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5.1.2 참조 )

그러나 급격한 방류를 계산하여 하류하천에서의 수위상승 속도가 30분에 30

∼ 50㎝ 이하에도 저수지 바로 아래 지역에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

홍수복구시의 조치

피해상황 파악 , 응급복구 실시 및 항구복구 계획수립



6 . 저수지의 관리

6 . 1 일반사항

저수지는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해 설】

저수지가 완성된 후 저수지 및 저수지 내외 인근지를 포함한 시설의 기능과 안전

의 확보에 관하여는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

이들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선량한 관리가 필요하다 .

6 .2 저수지 관리의 구분

저수지의 관리는 시설보호 및 안전을 위한 관리와 물관리로 구분한다 .

【해 설】

안전관리란 완공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는 등 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저수지의 물관리는 특정 해의 물수급 상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용량확보 (저수용

량 , 통수용량 )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로 저수지운용은 변화하는 각 해의

기상상태에 따라 유연성있게 물수요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설기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유지하며 외부조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상 상황에도 대처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저수지의 관리목적은 필요한 시기 에 양질의 물 을 필요한 양 만큼 가

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파손 , 위해, 노후화 등에 대비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

로 저수지 시설물을 유지·보전하는데 있다 . 농업수리시설물의 관리의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 시설기능의 발휘와 유지를 위한 관리

- 시설보호 또는 안정을 위한 관리

- 시설운전상의 비용절감을 위한 관리

- 물수급에 대비한 저수량 관리

- 홍수시 하류 피해 방지에 대한 관리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목표는 구역내의 토목 , 기계 , 전기, 건축 등의 시설을 과학적

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 , 각종 시설물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 , 유지케함

으로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편으로는 시설의 보전 및 개보수 , 보강개발사업

등으로 농업생산력을 높이는데 있다 .

6 .3 저수지 시설물의 종류

농업용 저수지의 시설물은 제당 , 여수토 , 취수시설 , 수문시설 , 기타로 나누며

각기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해 설】

1. 제당 (댐 )

댐의 구분

- 휠댐 : 균일형, 존형 (Zone T ype ), 표면차수벽형 , 코어형

- 콘크리트 댐 : 중력식 , 중공중력식 (中空重力式 ), 아치식

휠댐은 대체로 최대 제체 단면적의 50%이상이 둥근 돌로 구성되어 있을 때

록휠댐 (Rock F ill Dam )이라 하고 , 50%이상이 흙으로 된 것을 흙댐 (Ear th Dam )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 분 약 도 정 의

균 일 형
(Homo geneous

T ype Dam )

지체 최대단면의 80%이상이
균일 재료로 축조된 Fill Dam

존 형
(Zone T ype Dam)

토질재료의 불투수성존을 포
함한 여러층의 Zone을 갖는 F
ill Dam

표면차수벽형
상류면을 토질재료 이외의 차
수재료로 포장한 Fill Dam

코 어 형
(Core type)

토질재료이외 (A sphalt , Concre
te 등)의 차수벽을 갖는 Dam

휠댐의 특징

① 휠댐은 지형, 재료 등의 조건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홍수월류에 대하여는 거의 저항력이 없다

② 휠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단면형상이 크고 저폭이 넓으며 상부하중이 기초에 전달되는 응력이 작다

- 댐주변의 천연재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

- 기계회시공이 용이하고 공정에 따라 최적능력의 장비투입이 가능하다

- 제체의 구성재료가 괴상 (塊狀 ) 및 입상재료 (粒狀材料 )이다.

③ 콘크리트댐은 하나의 탄성체이나 휠댐은 입상재료의 집합체로서 소성체이

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설계 , 시공해야 한다 .

- 댐체의 일부에 유동현상이 있을 때 제체 붕괴의 원인이 된다 .

- 재료의 성질 , 시공법 차이 등으로 제체의 부등침하가 일어나기 쉽다 .

- 투수성존을 통과한 침투수에 의하여 파이핑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휠터

등의 배수시설 필요 )

- 홍수의 월류 , 우수 , 파랑 , 누수 등에 의하여 제체의 세굴 또는 유실 위

험이 높다 .

- 시공중에 비 , 눈 등의 강우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



휠댐의 안정조건

① 제체가 유동하지 않을 것

② 저수가 댐마루를 월류하지 않을 것

③ 비탈면이 활동하지 않을 것

④ 제체재료 및 기초지반이 압축에 대하여 안전할 것

⑤ 불투수성존의 누수량이 허용범위이내로서 파이핑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누수량은 총저수량의 1/ 2000이하일 것 )

2. 여수토

구성요소

유 입 부 도 류 부 감 세 공

월류식

직선월류형

곡선월류형

측수로 형

나 팔 형

슈 트 식

터 널 식

제체유하식

도수식

정 수 지 형

경사물받이형

버 킷 형

강제 도수형

오리피스식
폴 림 식
자유낙하식

① 접근수로 (유입수로 ) : 깊이 (P ), 단면 및 선형

② 조절부

- 물넘이언체 (W eir ) 및 축수로 계산

- 이행부 (조절부 : Control section)

③ 급류공

- 급류수로 선정 및 단면설계 : 경사도 , 단면형, 구조, 재료 등 고려

- 수리계산, 구조계산

④ 감세공

- 감세공의 기능과 형식선정

- 강제 정수지형, 플립형 , 로울러버킷형 등

- 정수지 구조 (길이·폭·형식 ) 및 도수고 계산



⑤ 하류하천 : 단면계산 , 호안공설계

- 일류량 기본식 : Q = CLH 3/ 2

식에서 C = 유량계수

L = 보의 길이 (m )

H = 일류수심 (m )

P = 접근수심 (m )

유 량 계 수 ( C )

P/ H C P/ H C P/ H C P/ H C

0.1 1.867 0.9 2.141 1.7 2.168 2.5 2.177

0.2 1.967 1.0 2.145 1.8 2.168 2.6 2.178

0.3 2.033 1.1 2.149 1.9 2.169 2.7 2.178

0.4 2.075 1.2 2.155 2.0 2.172 2.8 2.179

0.5 2.094 1.3 2.157 2.1 2.173 2.9 2.179

0.6 2.113 1.4 2.160 2.2 2.174 3.0 2.179

0.7 2.124 1.5 2.162 2.3 2.175 3.1 2.180

0.8 2.132 1.6 2.163 2.4 2.177 3.2 2.180

3. 취수시설

구성 : 취수부 (사통 및 취수탑), 조절부 (게이트 , 밸브 ), 도수부 (복통 및 취수터널)

① 사통 또는 취수탑 선택 , 단면 , 구조계산

② 복통 또는 취수터널 선택, 단면, 구조계산

③ 수문장치 : 수문밸브 또는 Gate , 조작장치 , 스크린설계 , Convalve 등

④ 부대시설 : 통기관 , 조작실 , 배사구 , 안전시설 , 연락교, 수위표 등



복통 및 취수터널의 배제능력 계산

① 공사기간중 발생할 최대홍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단면이라야 한다 .

② 가배수로의 계획홍수빈도는 20년이상으로 한다 .

③ 단면 수리계산은 1/ 2(I1 + I2 )×△t = 1/ 2(Q 1 + Q 2 ) ×△t + △s의 식을 만족

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한다 .

- 만관이 아닐 경우 : 만닝공식 적용 V = 1
n

R
2
3 I

1
2 , Q = A .V

- 만관일 경우 : 오리피스공식을 적용

V = 2gh / 1 + f1 + f2 (L / D )

식에서 f1 = 0.5, f2=124.6n2/ D 1/ 3

D = 관 직경 (m ), L = 관의 길이 (m )

단 , 원형이 아닌 수로는 D를 동수반경 (R)으로 사용한다 .

취수공의 수리설계

① 작은 Oriffice 식 : Q = C A 2gh (㎥ / sec )

C = 유량계수 (0.62)

H = 공간격의 1/ 2 (m )

② 큰 Oriffice 식

- 구형단면 : Q = 2
3

BC 2g ( H 3 /2
2 - H 3 / 2

1 )

B = 취수공의 폭 (m ), H 1 = 취소공 상단까지의 수심 (m )

H 2 = 치수공 하단까지의 수심 (m )

- 원형단면 : Q = CπR 2 2gh ( 단
H
R ＞3일 때 )

B = 취수공의 반경 (m )

취수공구가 사통과 같이 경사질 경우

Qs = Q S ecθ : θ=경사각 (수직면 기준 )



4. 수문시설

저수지의 여수토에 설치한 수문은 설치하여 홍수배제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만수

위나 홍수위를 같은 높이로 유지할 수 있다 .

5. 기타시설

기타시설로는 교량 및 관리소 등 건축물 등이 있다 .

6 .4 저수지 시설물의 특성

저수지 시설물은 하천수와 접하므로 수충격 , 유사 , 동결 융해 , 선박 및 유목

등의 충격에 의하여 내외적으로 손상을 많이 받으며 , 또한 수중 부분이 많아서

시설물의 점검 , 확인 및 보수·보강 등이 어렵다 .

【해 설】

저수지는 유수를 저류하는 구조물이므로 소요의 수밀성과 예상되는 하중에 대해서

안전성을 가지고 , 그 기능을 발휘하기에 필요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저수지가 파괴되면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그 하중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 저수지

의 관련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다 . 저수지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하중상태에 대하여 제체가 안전한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

6 .5 계측 및 결과의 판정

저수지 제당의 거동 및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을 하여야 하며 ,

계측결과는 신속하게 정리·분석하여 기왕의 계측기록 및 설계조건과 비교하여

제당의 안전성을 판정하여야 한다 .



【해 설】

제당내에 설치하는 계측설비는 댐의 종류 , 형식 , 규모 및 입지조건에 따라 계측항

목 , 계측위치 , 계측횟수 , 계측방법이 다르다 . 또 설치 목적에 따라 설계·시공에 확인

과 관리에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콘크리트 댐에서의 온도계 , 필댐에 있어서 간극수

압계 )과 유지관리용의 것 (누수량 , 침하량 , 침윤선 , 지진 , 변형 , 응력 , 기울기 등의 계

측기 ) 등이 있다. 이들은 댐의 거동과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 또 댐의 안전성의 점

검에 필요한 것이다.

1. 계측항목

1) 콘크리트 댐

형 식 중 력 및 중 공 중 력 아 치

높 이 50m 미만 50m 이상 30m 미만 30m 이상

항 목

누 수 량

양 압 력

누 수 량

변 형

양 압 력

누 수 량

양 압 력

누 수 량

변 형

양 압 력

2) 휠 댐

형 식 표면차수형 죤 형 균 일 형

항 목

누 수 량

변 형

누 수 량

양 압 력

누 수 량

변 형

양 압 력



2. 계측횟수

1) 측정항목과 횟수

기 간
측정항목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누 수 량 1일 1회 1주 1회 1개월에 1회

양 압 력 1주 1회 1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침 윤 선 1주 1회 1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변

형

높이 50m 이상의 중력식 또는 중공

중력식 댐과 높이 30m 이상의 아치댐
1일 1회 1주 1회 1개월에 1회

기타 콘크리트댐 1주 1회 1개월에 1회 1개월에 1회

휠 댐 1주 1회 1개월에 1회 3개월에 1회

※ 주, 제1기 : 담수개시부터 만수이후 소요기간을 경과하기까지로 하고 만수이후의 소요기

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한다 .

제2기 : 제 1기 경과 후 댐의 거동이 정상상태에 달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중요

한 댐 또는 높은 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년이상으로 한다 .

제3기 : 제 2기 경과 이후로 한다 . 댐의 거동이 정상상태로 되어 안정기에 접어든 시

기를 말한다 .

3. 계측방법

1) 누수량

누수량의 계측은 기초지반에서의 누수량을 계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콘크리트댐에서는 누수량의 계측점은 개개 누수개소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 ,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들을 한 곳에 집수하여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

휠댐에서는 제체의 누수량을 좌·우안부 및 하상부로 분리하여 계측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휠댐의 누수량 계측은 양안 접합부에서는 지표수라든가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이 혼입하기 때문에 , 이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체 및 기초지반에서의 누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힘쓴다 .



2) 변형

콘크리트댐에서는 휨량을 , 휠댐에서는 연직 및 수평 이동량을 계측한다 .

(1) 콘크리트댐

계측은 대표단면에 대해서 실시하여 길이가 긴댐 및 높은 아치댐에서는

대표단면의 좌·우안의 단면에 대해서도 계측을 한다.

(2) 휠댐

외부변형의 계측은 대표단면에 대해서 실시하여 댐의 규모 및 기초지반의

형상에 따라서 그 양측에 각각 1단면 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댐평면

종단면 및 횡단면상의 변화로서 파악한다 .

(3) 양압력 (간극압 )

콘크리트중력댐 및 저부가 상판으로 덮어진 중공중력댐에서는 횡조인트

에 의해 구분된 구간마다 , 아치댐에서는 대표단면 및 그 양측의 각각 1단면에서 계

측을 하다 .

파쇄대가 존재하는 등 기초지반의 조건이 나쁜 개소에서 적당한 계측점을 추가한

다 . 단, 콘크리트댐에서 수압이 작게 작용하는 구간과 얇은 아치댐에서는 계측을 하

지 않아도 좋다 .

콘크리트댐의 기초 배수공에 접속하여 압력계로 양압력을 계측하는 경우는 계측치

가 안정된 단계에서 계측을 종료하고 즉시 배수공 밸브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

휠댐의 간극압을 계측하는 경우에는 대표단면 등으로 압력분포를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침윤선

계측점은 댐의 대표적 단면을 1개이상 선택하고 각 단면에 댐축보다 하류

측에 3개소 이상 계측하여 상·하류 방향의 침윤선의 변화를 파악한다 .



4. 계측결과의 판정

제당 및 기초 지반에 기능상 구조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측된

기록에 무엇인가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또한 계측기록을 정밀히 분석하

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상세하게 조사하므로써 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 .

계측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저수위나

외기온도 등과 상관관계가 분명하도록 정리한다 .

1) 누수량

누수량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량의 증가 여부 등을 판단하고 , 누수중

에 흙탕물이 나올 경우는 관공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

하다 .

2) 변형

콘크리트 댐의 경우 변형이 생겼을 경우는 저수위와 외기온도와의 관계로부

터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 외기온도가 거의 같으면 변형량은 저수위의 함수로서

근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필댐의 변형은 수압 , 제체 및 기초지반의 변형에 의한다 . 이변형의 증가량은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또 변형의 이상은 누수량이나 양압력

(간극압 )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양압력 (간극압 ) 및 침윤선

양압력 (간극압 )은 저수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콘크리트 중력댐

에서는 계측한 양압력을 설계치와 비교하고 , 휠댐에서는 제체의 간극압 분포나 침윤

선을 설계치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6 안전점검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안전점검을 실

시하고 , 이상이 발견된 때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을 예

방하여야 한다 .

【해 설】

안전점검은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농림부 훈령 제 1030호 2000. 6. 7)에 의한 일상

점검 , 정기점검 ,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한 규정상의 점검과 시설관리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된다 .

6.6.1 수시점검

시설관리자는 저수지 현장관리자로 하여금 일일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일

지에 기록 또는 보고하도록 하고, 본부직원은 현지 확인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해 설】

현장관리자는 매일 제당과 저수지 주변을 순시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 본부직원이 출장 점검시에는 일지기록사항과 점검사항을 제시하여

야 한다 .

1. 제당의 변형 , 누수 여부

2. 제당 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 이완 여부

3. 여수토의 균열 , 누수 여부

4. 취수 장치의 문비 권양장치 등의 가동상 이상 유무

5. 제당에 가축방목, 퇴비적치 , 토석채취 , 낚시 등의 행위 여부

6. 유역내 오염물질 유입 여부

7. 양수표에 의한 수위 변동 여부



수시점검의 횟수는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여건에 따라 한계가 있으므로 실정

에 맞추어 정하도록 한다 . 또한 점검항목이 여러 가지이므로 1회에 모든 것을 다 점

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중점 점검항목을 정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

저수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관찰하는데 유의할 사항

1. 당초 설계 내용을 재검토 할만한 저수지 주변의 환경이 변한 것이 있는가?

2. 사석이나 기타 사면보호공이 설치당시와 같이 보존되는가?

3. 점검자가 보기에 제당의 떼의 식생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4. 제정부위와 제당사면에 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는지?

5. 새로운 누수가 생겼는지 또 누수가 있다면 그것이 증가하는지 , 감소하는지 , 또

맑은 물인지 , 탁수인지?

6. 제당 외측사면과 산과 접속부 (아바트 )에 포화된 부위가 있는지?

7. 저수지 부근 또는 제당 하류부에 위험한 정도의 누수가 나타나는지?

8. 제당사면 , 아바트 또는 저수지 주변에 수렁 (S loughing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거나 포화되어 무너지는 곳이 있는지?

9. 제당이나 기초에 침식이 일어나는 증후가 있는지?

10. 구조물 , 제당 또는 기초에 크랙이 발생하는지?

11. 취수구나 여수토에 침전물이나 부유물 , 유목 등에 의해 장애를 받지 않는지?

12. 콘크리트의 이음부의 틈이 커지거나 어긋나고 있는지?

13. 여수토 , 여수토 방수로 콘크리트에 현저하게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지?

14. 결빙기에 빙압이나 동결에 의한 손상이 있는지?

15. 여수토 또는 취수부위에 누수가 있는지?

16. 권양장치 등에 필요한 보조전원 등이 긴급사태시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17. 각종 기계 기구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18. 손상받기 쉬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울타리 , 잠금장치 등의 출입제

한 시설물은 안전한지? 미리 중점 점검항목을 정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



6.6.2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따라 모든 저수지에 대해 일상점검 , 정

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 설】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95. 6. 23. 농

림수산부 훈령 제 824호로 제정된 것이다 .

이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운전조작 및 정비 , 재해 및 위험여부 확인 , 장애물 제

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

정기점검은 시설의 기능보전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영농기 전에 정기적

으로 실시한다.

긴급점검은 시설 관리자가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히 시설의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

1. 점검계획

시설관리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면밀한 준비와 세심한 검토를 하

면서 효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분야별 점검범위 및 세부 항목의 결정

2) 설계자료 , 기존점검자료의 검토

3) 점검에 필요한 분야별 소요 인원

4) 점검기간 및 작업시간 설정

5) 점검방법 , 장비 및 재료시험 실시 여부

6) 접근방법 및 점검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7) 점검의 시급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점검시기의 결정

8)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점검항목 및 방법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을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제 2- 1호 서식에 따라 실

시하여야 한다.

긴급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에서 발견된 중대한 이상이나 파손에 대해 실시하

는 것 외에 태풍, 홍수 , 침수 , 동해 등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그때의 손상의 종류가 점검항목이 되는 것이다 .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 및 정기점검의 항목과 내용

분야별 구 분 점검항목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토 목 제 당 사석및석축 침하 유실 - 사면보호 사석이 설치당시와 같이 보존되었는가 ?

- 침하 또는 이탈된 위치, 규모를 조사하고 계속 진행

여부 판단

토 공 식 생 - 제당의 떼가 잡초, 잡목 등의 번성으로 문제가 있는

지 또는 고사한 곳의 면적과 상태

침 하 - 제정부위의 부등침하가 발생하였는지와 그 규모와

상태

균 열 - 제당에 균열 발생여부와 그 위치, 크기, 방향, 길이

등의 규모와 그 특성과 상태조사

누 수 - 제당 누수의 위치, 현누수량과 그 변화 여부, 맑은물

인지 아니면 탁수인지?

세 굴 - 댐사면, 아바트 부위에 수렁과 같이 된 곳은 있는지?

- 우수 및 동해에 의한 토공사면의 유실부위와 규모

붕 괴 - 사면이 포화에 의하여 무너지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치와 크기

- 스라이딩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그 위치와

크기



분야별 구 분 점검항목 점검세항 점 검 내 용

토 목 여수토

방수로

변 형
- 콘크리트 조인트의 틈이 커지거나 부등침하가 생기는지?
- 결빙에 의한 빙압이나 동결에 의한 손상여부

퇴 적 - 침전물이나 부유물, 유목 등이 퇴적되었는지 ?

균 열
- 콘크리트에 크랙이 발생하였는지 ?
- 콘크리트에 시멘트가 용해되어 백태가 생기는지 ?

침 식
- 콘크리트에 현저하게 침식이 일어났는지 일어났다면 부

위와 정도

누 수 - 콘크리트에 누수가 있는지?

통 관 변 형 - 취수탑, 사통, 복통의 변형 여부

퇴 적
- 취수구 주위의 부유물에 의하여 취수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지 ?

균 열 - 취수탑, 사통, 복통 등의 균열발생 여부

침 식 - 콘크리트 표면의 침식이 발생하였는지 ?

누 수
- 통관의 누수위치, 누수상태, 누수량

- 시멘트가 용해되어 나오는지 여부

침 하 - 부등침하가 일어났는지 ?

수 문 홍 수 량 - 여수토 배제능력이 최근 수문데이터에 만족하는지?

기 계

문 비 누 수 - 누수위치, 누수정도, 누수량

부 식 - 철물에 녹이 스는지 ?

도 장 - 페인트 도장상태
로 라 류
작 동 - 로라 등의 작동상태

권양

장치

구 동 부
작 동 - 권양기 파손여부, 작동상태

와 이 어
로 푸 - 와이어로푸의 부식, 마모, 소선, 단선 여부

전 기 변전소 및

옥내전기

계 기 - 각종기기의 작동 여부

일반시설 - 철재류 도장상태

안전표시 - 위험개소의 안전시설및 안전표시판 설치상태

전 선 - 전선의 손상 및 느러짐 상태

비상전원 -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의 상태

접지저항 - 접지저항치가 규정치 이상인지 ?

절연저항 - 절연저항치가 규정치 이상인지 ?

작 동 - 각종 기기의 작동상태

기 타 안전시설
- 위험개소의 출입제한 표식, 울타리, 잠금장치, 안전시설

등의 확인

수질오염 - 오염물질 유입 여부



<참 고>

1. 콘크리트 구조물 노후화의 종류

1) 균열

일반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육안으로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반면 ,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기기를 사용 측정하여야 분별할 수 있다 . 보통 균열부에는 녹이나

백태의 흔적이 나타난다 .

일반적으로 균열은 아래와 같이 미세균열 , 중간균열 및 대형균열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물

의 중요도 및 특성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

(1) 미세균열 - 0.1m m 미만

(2 ) 중간균열 - 0.1m m 이상 0 .7m m 미만

(3 ) 대형균열 - 0.7m m 이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미세균열은 구조물의 성능에는 영향이 없으나 , 중간 및 대형균

열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하고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모두 중요하므로 점검 중 균열의 길이 , 폭 , 위치 그리고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보에서의 균열은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과 영향이 없는 균열로 나눌 수 있

다 .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균열에는 최대 인장부 또는 모멘트부에서 발생하여 압축부로 진

행되는 수직방향의 휨균열과, 주로 부재의 복부에서 발생하는 경사 방향의 전단균열이 있다 .

구조적으로 영향이 없는 균열에는 온도로 인한 균열 ,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그리고 매스 콘크

리트 균열 등이 있다 .

균열은 결함 원인별로 수축균열, 정착균열 , 구조적균열 , 철근 부식균열 , 지도형상균열 , 동결

융해균열로 나눌 수 있다 . 부식등 화학적 작용이 심할 경우 구조적균열, 철근부식균열 , 지도형

상균열은 시설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 박리 (S ca lin g )

박리는 콘크리트 표면의 모르터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는 현상으로 표면에서의 모르터

손실 깊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점검자는 박리의 위치 ,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1) 경미한 박리 - 0.5m m 미만

(2 ) 중간정도의 박리 - 0 .5m m 이상 1.0m m 미만

(3 ) 심한 박리 - 1.0m m 이상 25.0m m 미만

(4 ) 극심한 박리 - 25.0m m 이상으로 조골재 손실

3 ) 층 분리 (Dela m in at ion )

층 분리는 철근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콘크리트가 층을 이루며 분리되는 현상으로 철

근의 부식에 의한 팽창이 주요 원인이며 이러한 부식은 주로 칼슘이온 (소금 , 염화칼슘)에 의

하여 발생된다. 층분리 부위는 망치로 두드려 중공음(中空音 )이 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

다 . 안전점검자는 층분리의 위치 및 크기를 기록하여야 한다 .

4 ) 박락 (S pa llin g )

박락은 콘크리트가 균열을 따라서 원형으로 떨어져 나가는 층분리 현상이 진전된 현

상이다 . 박락은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자는 박락의 위치 , 크기

및 깊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1) 소형 박락 - 깊이 25m m 미만 또는 직경 150m m 미만

(2 ) 대형 박락 - 깊이 25m m 이상 또는 직경 150m m 이상

5 ) 백태 (E fflores cen ce )

백태는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에 의하여 염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고형화된 현상으로 콘

크리트 노후화의 증거이다 .

6 ) 손상

충돌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

트 보의 경우 충돌 손상에 유의하여야 한다 .



7 ) 누수

배수공과 시공이음의 결합 , 균열 등으로 발생된 누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조사한다 .

2. 강재 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1) 부식

강재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노후화현상으로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식 , 전류에

의한 부식, 박테리아에 의한 부식, 과대 응력에 의한 부식 그리고 마모에 의한 부식이 있다.

2 ) 피로균열

피로균열은 반복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갑작스런 파괴로 진전되기 때문에 점검자가

피로균열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로균열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다 .

(1) 시설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와 이력

(2 ) 응력범주의 크기

(3 ) 상세부위의 형태

(4 ) 제작 상태 및 질

(5 ) 파괴 인성(F r actur e T oug h nes s )

(6 ) 용접의 질

3 ) 과재하중

과재하중이란 구조물에 설계 하중을 초과하여 작용하는 하중을 말하며 , 인장부재에서

는 신장 (E lon g a tion ) 및 단면 감소를 , 압축부재에서는 좌굴을 유발시킨다 .

4 )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

시설물 부재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아 부재의 뒤틀림이나 변위와 같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



6.6.3 긴급점검

시설 관리자는 공중에 위해를 느낄 우려가 있거나 긴급히 시설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때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 설】

긴급점검은 수시점검, 일상점검 , 정기점검에서 발견된 중대한 이상이나 파손에 대

해 실시하는 것 외에 태풍 , 지진 , 화재, 침수 , 동해 등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그 때의 손상의 종류가 점검항목이 된다 .

지진, 홍수 또는 호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긴급점검을 요하는 지진 , 홍수, 호우에 관한 표준적인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 점검

항목은 댐형식과 지역적 특성에 다르므로 점검내용도 저수지의 특성 및 거동상태에

따라 결정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

1. 지 진

·제당지점에 설치한 지진계로 관측된 진도가 설계 진도의 1/ 3이상인 지진이 있

을 경우

·제당에 지진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 또는 지진계로 관측된 결과가 즉시 판

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기상청에서 발표한 진도치가 4이상인 경우

2. 홍 수

·3년빈도의 홍수량이 발생했을 경우



3. 호 우

·저수지 지점에서 3년에 1회정도 발생하는 일 강우량의 경우

긴급점검시에는 아래 사항을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미리 정한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 종래의 계측 결과와 비교하여

상태의 변화에 주의하고 , 동시에 점검항목과 방법에 따라 점검을 한다 .

·미리 정한 규모 이상의 홍수 또는 호우가 발생할 경우는, 방류설비 및 휠댐의

법면에 대해 항목에 따라 점검을 한다 .

6.6.4 점검결과의 기록

점검결과는 소정의 양식에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해 설】

시설물의 점검자료는 유지관리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결함 또는

노후화 형태 , 크기 ,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소정의 양식에 기록하고 이들을 체계적

으로 보관해야 한다.

기록양식은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 서식표에 따르며 점검사항을 연도별로 수리시설

관리대장표에 점검 주요사항 조치 결과 등을 기록한다 .

6.6.5 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는 신속하게 정리분석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 , B , C , D,

E의 다섯가지 상태로 등급을 매기고 상태 등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해 설】

안전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

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시설의 보수 보강이 긴급을 요한 때는 안전진단 전

문기관에 긴급점검을 의뢰하고 ,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

정 <별지 5, 6호 서식>에 따라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6 .7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점검결과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의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시

설관리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 다만 1종시설 중 10년이상된 시설은 매 5

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해 설】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는 시설관리자가 다음연도에 시행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

전진단요구서를 당해연도 9월말까지 별지<서식 제 5, 6호>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고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당해년도 10월말까지 그 계획을 농

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농림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고 , 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장관은 이 실시계획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와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전문기관

의 장이 대상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수 시 점 검
시 기 점 검 자
수 시 : 시설관리자 (농업기반공사 등 )

일 상 점 검 매분기 : 시설관리자 (농업기반공사 등 )

구조상 결함발견

정 기 점 검
매년영농기전 : 시설관리자(농업기반공사 등 )

당해연도 9월말 : 시설관리자 (농업기반공사 등)

확 인 점 검
당해년도 10월 : 시·도지사

(농업기반공사등 합동 )

농 림 부 장 관 보 고 당해년도10월말 : 시·도지사

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 당해년도 12월말 : 농업기반공사

실시계획 확정통보 당해년도 12월말 : 장관

1종시설물은 정기적 그외 시설은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구조적으로 내구성 및

내하력 조사 ,측정,평가

연중 : 농업기반공사 등
(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검토

사용제한 여부결정
보수·보강법 제시 시설관리자 (농업기반공사 등 )

사용제한
등 조치

개보수 설계

기본조사 , 세부설계 시설관리자 : 농업기반공사 등

보 수 · 보 강
시설관리자 : 유지관리업체,

건설업체

보수·보강 이행 확인 시설관리자 : 시·도지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체계도

긴 급 점 검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위험 등

필요시 : 시설관리자 (농업기반공사 등 )

정 밀 안 전 진 단 요 구



6 .8 저수지 주변감시

6.8.1 유역감시

저수지 유역 상황은 유입 유황의 변화 , 수질오염 , 토사유입 등의 영향으로 변

화되며 , 벌채 등에 의한 부유물의 발생 등 저수지 기능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역감시를 하여야 한다 .

【해 설】

저수지 유역의 토지이용 임상 등의 변화는 저수지의 유입량, 홍수량 등에 많은 변

화가 생기게 된다 . 특히 급격한 대규모개발은 저수지의 유황에 큰 변화를 준다 . 또한

개발에 수반하여 대량의 토사 붕괴 , 유실토사가 저수지내로 유입되어 저수지 내용적

의 감소를 초래하고 오탁 등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 산림의 대규모 벌채 등

으로 인하여 나무가지 등 유목을 발생시켜 저수지의 제진 능력을 넘게 되어 취수시

설의 작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

또한 유역내에 수질오염 물질을 방류하는 오염원의 유무도 감시하여야 한다 . 대규

모 축산단지, 요식업소 , 공장 , 기타 오염원의 오염배출 여부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재 요청 또는 고발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

6.8.2 저수지의 퇴사

유역으로부터 저수지내에 유입된 토사에 의하여 퇴적된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

사하여야 한다 .

【해 설】

하천에 저수지가 축조되면 하천의 유황이 변하고 저수지내에서 유속이 없게 되므

로 , 유역으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저수지내에 퇴적 또는 침전되어 저수지 내용적을



감소시켜 물부족을 초래하고 저수지의 내용년수를 줄이게 된다 . 특히 제당 직상류부

즉 저수지 유입부 하천의 하상이 높아져 주변 농지의 배수불량, 하천범람 등 홍수피

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 또한 하천의 호안시설의 붕괴와 산지의 토사가 세굴되

는 등 재해를 유발시켜 관리상의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

퇴사의 측정은 기준점으로부터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퇴사의 형상과 수량을 정기

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6.8.3 주변 지반상태

저수지 설치로 인하여 지형이나 기타조건이 변화되어 산사태나 토사 붕괴 등

이 예상되는 부위는 계속적인 감시를 한다 .

【해 설】

저수지 설치에 따라 여수토 방수로 및 이설도로의 절토 구간의 사면경사가 급하게

되고 , 이에 더하여 저수지 담수 및 구조물 설치로 지하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 산지의

흙이 포화상태가 되어 흙의 물리적 성질이 나빠져 균형을 잃고 붕괴되어 산사태로

연결되는 수가 있다.

또한 관리자는 주변산지의 경사면에 포화상태 또는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관찰하여야 한다. 비교적 안정도가 높은 경사지라도 이상 강우나 해빙기에는 흙이

포화상태가 되어 균형을 잃고 산사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붕괴 가능성 여부를 계

속적으로 감시한다 .



7 . 수 질 관 리

7 . 1 수질보전대책

시설관리자는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므로써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 설】

1. 수질관리에 대한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다 .

- 농업기반공사구역내 수원공 : 시장 및 도지사의 감독하에 농업기반공사사장이

수원공에 대한 수질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등 수질관리를 담당한다 .

- 시·군관할의 수원공 : 시장·군수가 수원공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등 수질관리를 담당한다 .

2.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보전과 관리는 기존시설의 용량부족과 노후화 , 구체적인

수질오염방지대책 미흡 , 관리체계 및 유지관리의 불합리 , 물관리 관행의 비효율

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 수질보전대책으로는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

한 규제와 수질오염 발생시 대처방안을 시설관리자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참 고>

농업용수 수질보존 대책 (농업용수수질 관리지침 시설 5 1332- 680, 97 . 12 . 15)

1. 발생원 규제

1)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10조 , 동법 시행령 제 2조 ,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내지 제 14조에 의거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수질오염 예방을 하여야 한다.

2 )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을 정상 운영하여야 한다.

3 ) 배출시설의 규제조치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 시설의 이전명령 , 허가의 취소 , 폐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환경정

책기준법 제 20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 16조 내지 제 2 1조 )

4 ) 농촌지역 생활오수 및 축산 폐수처리 실태 및 문제점

가 ) 생활오수 처리

농촌지역의 화장실 수세화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폐수발생량 증가로 수질오염

가중

- 종래에는 수거식 분뇨처리로 공공하천에 방류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수세화로

인해 B OD가 50 % 정도밖에 제거되지 않은 분뇨 및 생활오수가 소하천으로 배출

하수처리구역내 대규모 용량의 처리장 설치로 공공수역이 건천화되고 관리가 곤란

- 처리장 규모의 경제성만 중시하여 광역처리에 의한 관로 파손 , 오접 , 시공 및 관

리기술의 미흡으로 하수처리효율 저하

나 ) 축산폐수처리

규제대상의 경우에도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수질오염 가중요인이 됨

- 신고대상 개별정화시설의 경우도 방류수 수질기준이 고농도 (BOD 350∼500㎎/ ℓ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가동률 저조

- 규제미만 축산농가에 대한 수거체계 미확립

- 대부분의 지자체의 수거비용 및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시설설치 기피



◇ 개선방안

하수도 미설치 및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분뇨와 생활 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

병정화조를 설치

농촌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와 병행하여 합병정화조를 지역 여건에 맞

도록 설치 추진

축산폐수 규제기준 강화 등 규제대상 규모 확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발생량 최소화

5 ) 유입하천 수질관리

가 ) 공공수역 투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 및 산림 등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

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 29조 )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특정수질오염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에 분뇨 , 동물의 사체 ,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나 ) 내수면 양식장 관리

양식장의 수질문제

발생오염물질 발 생 요 인 수 질 오 염 영 향

유기물질

질 소

인

잉여사료

어류배설물

폐사어 및 종사원의

배설물

질소·인 등 영양물질에 의한 부영양화

산소소모량 증가로 무산소층이 형성되어 자정능

력 저하

침전물의 혐기성 반응에 의한 H₂S등 유독가스

발생



법규상의 양식장 관리

관 계 법 률 주 요 내 용 비 고

내 수 면 어 업

개 발 촉 진 법

내수면양식장의 면허(10년)

면허기간의 연장(10년)
1975년 입법

어업면허 및 어장

관리에 관한 규칙
어장사이의 거리 : 300m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규제

내수면양식장의 면허기간 연장 및 신규 면허

제한

90. 7. 19 특별 대

책 지역 지정

(팔당호·대청호)

수질환경보전법

신고대상 배출시설

- 저인사료, 부상사료 사용

- 용질산소 보충 등 의무화

92. 8. 8부터 관리

수 도 법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어·패류 양식금지 92. 12. 15부터

2. 수질오염 발생시 대책

1)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농업용수 오염방지

공장·축산시설 및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용수원 및 용수로 등의 수질

이 오염되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시

설관리 책임자는 농어촌정비법 제 9조 시행규칙 제 8조에 의거 농업용수 검사의뢰기

관(농업기반공사 포함 )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조사결과 농업용수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하여 농업피해가 발행하였거나 발

생이 우려될 경우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에서는 농업기반공사 사장이, 관할 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 16조 내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을 요구하고 ,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외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상기 규정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 사고 발견시 조치방법

가 ) 사고발생 현황보고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사고발생 현황을 신속히 보고

나 ) 적정 방제대책 강구

방제장비 및 인력이 사고지점에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고지점 진입로 확보에

주력

방제작업 실시전 사고발생 원인물질을 반드시 재확인후 이에 적합한 방제작업 실시

상수원 상류지역에서는 가급적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 방제작업 실시

활용 가능한 도구와 물자를 최대한 활용 , 신속한 응급 방제조치로 피해 최소화

사고지점 부근 적절한 위치에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방제, 차집용 웅덩이를 설치하

거나 유수지 배수갑문을 폐쇄하여 오염물질 차단·차집

유류의 유출이 우려될 경우에는 오일펜스, 유흡착제 , 옷감, 부직포, 볏집 등을 이용

유류 차단막을 설치하여 유류확산을 최소화

유출이 지속될 경우에는 유출원을 색출하여 유출구를 차단

특히 상수원 상류에 유독물 등 유해물질이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직·하류 상수원

관련기관(한국수자원공사 , 취·정수장 등 )에 취수중단, 정수방법 변경 등 비상 급수

대책 강구 요청

하천 여러 지점을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오염도 변화 추세 및

오염물질 흐름을 추적하여 하류의 취·정수기관에 신속히 전파

오염물질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방류량 증가 요청

잔류 오염물질에 의한 2차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구 복구작업 실시



다 ) 주요 오염물질별 처리대책

오염물질 오 염 원 처 리 대 책

기 름

배, 차량의 오일류

공장기계유 및 증유

유류 운반차량

- 취수 중단

- 취수점 유입구의 오일휀스를 치거나 취수량 감

소로 기름유입 방지

- 원수 기름제거 작업과 취수구 하류로 흘러보냄

- 원수지에 분말활성탄 주입 및 기름중화제 살포

- 정수장에 유입되었을 때 게이트 조작으로 침사

지와 하천수 위치를 형성하여 역류시키거나, 착

수정 침전지에서 오일매트로 제거 작업

냄 새

댐·저수지 조류에 의한 곰팡

이 냄새

페놀·유기용제 등의 유출

- 심한 경우 취수 중단

- 활성탄 투입에 의한 희석

- 전염소처리와 응집 침전효율을 높여 조류 제거

시 안

도금공장

화학섬유 공장

공장폐수

- 상수원유역 순회감시로 물고기 폐사 감시

- 취수 및 송수 중단

- 하천의 각 지점별 수질검사에 의해 취수원을 열

고 하류부근 방류

농 약

제초제·살균제 저장탱크

운반차

논·밭 등에서 강우시 유출

- 취수 중단 및 제한급수

- 원수조에 물고기를 사육하여 조기발견

- 농약의 종류와 독성검사 및 염소에 의한 분해

실험

암모니아

성 질소

산업폐기물 침출수

하수·분뇨처리장

냉장고 냉매

갈수시 하천 퇴적물

- 취수점에서 조기발견

- 전염소처리(파괴점 염소주입)

산 폐 액

광산, 공장 폐수

보일러 세정수

(병원, 공자, 대형건물 등)

- 공장폐수 방류 감시 감독

- 보일러 정기점검시 감시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고 탁 도

강수시 하천유량 증가

하천준설공사

자재공자 모래세정기

- 정수장내 응집제 주입량 증가



7 .2 감시단 설치운영

시설관리자는 수질관리에 필요한 감시단을 설치 운영하여 수질오염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해 설】

농업용수 수질감시단은 농림부시설 51332- 680 (97. 12. 15)호에 의거 농촌개발국장

을 중앙감시단장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시·군감시단을 설치하고 농림부시설 51332

- 62 (98. 2. 17)호에 따라 각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지부별로 적정인원의 명예환경감

시원을 위촉 운영한다 .

<참 고>

1. 농업용수 수질오염감시단 설치 운영

1) 목적

농업용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용수원의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농업용수 수질감시단을 설치, 신고체제를 구축하여 적절한 농업용수 수질관리로 안

전영농에 기여코저 한다 .

2 ) 기능

- 농업용수원의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농업용수원의 수질오염방지대책 계획 수립

- 농업용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대국민 계몽

- 지역별 농업용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여론 수렴 및 건의



3) 구성

가 ) 지휘체계

중 앙 감 시 단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환 경 부

·감시보고
·오염방지

대책수립
운영요령
시달 농 업 기 반 공 사 ·중앙측정망운영

·중앙대책반운영
·지방측정망기술지원

시·도 감 시 단

농 정 국 장 지 방 환 경 관 리 청

·감시보고
·오염방지

대책수립

·운영요령시달
·지방측정망

운영실태점검

농업기반공사 감시단

지사 , 지부

시·군 감 시 단

부 군 수

·현지
확인
조사

신
고

·현지
확인
조사

농업인 자율조직

수 혜 민

감시 ·오염물질배출행위
·기타수질오염유발행위

감시 농지개량계

주 민



나 ) 임무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 감시단

- 오염배출원의 감시단 구축

- 수질오염 피해 발생상황 보고

- 농업용수 수질오염 신고센타 설치·운영

-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확인

4 ) 중점 감시대상

하천 및 호소의 수질감시 (수질상태 이상유무 및 물고기 폐사 등 )

환경기초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오·폐수 배출업소 방지시설 가동상태

차량세차 및 폐기물 무단투기 여부

각종 위락 및 음식점 오수처리실태 확인

행락객 계도 및 홍보

기타 상수원 및 하천오염원 감시·순찰 등

2.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운영 (농림부 시설 51332 - 62, 98. 2. 17)

1) 목적

농업용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직원을 명예환경감시

원으로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임명하여 상류 유입 하천의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계도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데 있다 .

2 ) 대상기관 및 인원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지부별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운영

3 ) 임무

- 농업용수원 상류 유역 외 폐수시설물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환경관계 여론 수렴 및 건의



7 .3 시설관리자의 수질관리

시설관리자는 수리시설별로 착안사항들을 숙지하여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해 설】

- 시설관리자는 자체 수질감시단 및 환경전담 직원의 활동을 강화토록 하여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수질조사결과 농업용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요구하거나 환경

기초시설 설치를 촉구한다 .

- 시설관리자는 수리시설물 상류에 위치한 오염원의 분포, 오염물질 유입경로, 오

염방지시설의 유무 및 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질오염원을 감시하여

야 한다.

<참 고>

수리시설 (저수지)별 수질오염원 감시 착안사항

- 제당에서 가축의 방목이나 낚시행위는 금지시켜야 하며 , 내수면에 오염물질을 투기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여야 한다.

- 폐수배출시설에서 사고 또는 고의로 오염물질을 다량 방류하였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가두리 양식장 등 상수원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과다한 먹이공급을 억제하고 , 배설물에 의

한 오염증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 일반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감시하여야

한다.

- 시설 및 공유수면을 수익사업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수질오염 평가 분석이

필요하다.



7 .4 수질조사

시설관리자는 농업용수원에 대한 수질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깨끗한 농

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해 설】

1. 시설관리자는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감시할 때 수색 , 냄새 , 부유물질 등 외관에

따라 수질오염정도를 상시 점검한다 .

2. 농업용수 수질관리지침<시설 51332- 680 (97. 12. 15)> 에 따라 수질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

3. 수질조사 (시설 51332- 680, 97. 12. 15 호 농업용수 수질관리지침 )

1) 환경 및 자료조사

(1) 환경조사

-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 하상퇴적물 조사

- 수리시설물 현황 조사

- 도시하수 발생량 조사

- 공장폐수 현황 조사

- 축산폐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 조사

(2) 자료조사

- 기상자료 조사

- 수문자료 조사

- 유역의 인구추이 조사

- 공장분포 조사 (업종 , 생산품목 , 사업장규모 , 생산량, 공업용수 사용량 , 종

업원수 , 폐수처리장 운영상황 등 )



- 상수도 및 하수도 현황

- 폐기물 (일반 및 특정 폐기물 ) 발생량 및 처리현황

- 기업축산현황 조사

- 수질보전계획 수립 여부

- 환경오염 피해사례 등의 자료 조사

-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자료 조사

2) 시료채취

(1) 채수지점 선정

① 하천수

- 이수지점

- 오염된 물이 하천에 유입된는 지점의 직상류 및 유입후 충분히 혼합된 지점

- 지천과 본류와의 합류전 지점 및 합류후 충분히 혼합된 지점

- 기타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지점

② 호소수

- 이수지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수·양수하는 지점)

- 호소수의 일반적 수질을 조사할 수 있는 지점

- 주요 지천수가 유입·혼합된 지점

- 주요 만곡부

- 호소수의 방류전 지점

채수부위 선정

일반적으로 호소수는 수심에 따라 3개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수표면

가까이의 층을 표수층 (Epilimnion), 호소바닥 가까이의 층을 심수층 (Hypolimnion ) 그

중간층을 변온층 (T hermocline , 수온약층 )이라고 한다 .

성층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각 층마다 채수한다 . 다만 호소수의 전도 (Over -

tuning )로 완전혼합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표수층에서 채수한다 .



(2) 시료채취 방법

조사지점까지 걸어 들어가서 채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

을 이용한다 .

- 교량

접근이 용이하고 조사지점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으며 모든 기후와 유량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채수할 수 있으나 , 채수기로 인한 침전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 특히 채수자의 추락이나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 배

교량의 경우보다 융통성이 있어 강이나 호소의 어느 지점에서나 채수가

용이하나 육지상의 표식을 참고하여 채수지점을 식별하여야 한다 . 또한 배로 인하여

바닥의 침전물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제방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며 , 와류가 있는 곳이거나 또

는 제방이 굽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바깥쪽의 유속이 빠르고 깊은 곳에서

채수한다 .

3) 시료채취시 기록사항

채취한 시료는 실험 분석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시료 용기의 표면에

다음 양식에 기록한 라벨을 부착한다 .

농업용수 물시료 (W ater Sample for Irr ig at ion )

1. 시료번호 : (지구명 ) - (하천수, 호소수 , 해수 ) - (년도 ) - (일련번호 )

2. 위 치 : 군 면 리 (지명지형지물 )

3. 일 시 : 년 월 일 시

4. 날 씨 :

5. 유 량 : ㎥/ sec , 유속 : m/ sec , 총수심 : m

6. 채취방법 : 임의, 종합, 채취수심 : m

7. 온 도 : 수온 °C, 기온 °C

8. 관 찰 : 수색 , 냄새

9. 용수이용 : 농업용수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축산용수 , 음용수

10. 기 타 :

채취자 (인 )



4) 시료채취 시기

관개기간 (4∼9월 )중에 취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한 한 수질이 안정되고

대표적인 상태라고 판단되는 때에 채수한다 . 채수시간은 일중 09:00∼15:00시 사이에

임의채취한다 . 단, 강우가 있을 때에는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기에 측정할 수

있도록 다음 예에 따라 채수시기를 선택한다 .

(예 ) 강우량 50㎜이내일 때 : 2∼3일 후 채수

강우량 50 ∼100㎜일 때 : 5일 후 채수

강우량 100㎜ 이상일 때 : 7일 후 채수

5) 검사기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 22조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

를 의뢰한다 .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참 고>

1. 육안 검사에 의한 수질오염 판단기준

오염등급

항 목
우 수 보 통 나 쁨

수 색 수색이 맑음 수색이 약간 흐림 수색이 검붉은색, 회색 또는 갈색

냄 새 냄새가 없음
일시적으로 냄새가

나는 경우
썩은 냄새 등 이상한 냄새가 남

부 유 물 질
부 유 물 질 이

없음

부유물질이 떠 있을

경우
유분이 떠 있음 부유물질이 많음



2. 냄새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식별방법

냄새의 구분 포 함 물 질 수중냄새한계(ppb ) 주요제조 및 사용처

계란/ 채소 썩는

냄새 (황화합물)

황화수소

메틸메캅탄

이황화디메틸

황화디메틸

이황화탄소

50∼100

1.1

100

1

3

석유정제공장

제약/ 유기합성공장

농약합성공장

석유정제공장

레이온/ 셀로판지공장

신나냄새
스틸렌

톨루엔

400∼700

-

고분자합성공장

용제사용/ 유기합성공장

약간의 향기와 석

유냄새

벤젠

에틸벤젠

1,000

-

용제사용/ 유기합성공장

유기합성공장

석유/ 세탁소 냄새

(염화탄소류)

삼(사)염화에탄

삼염화에틸렌

사염화에틸렌

사염화탄소

50,000

10,000

300∼50,000

50,000

정밀기계/ 전자부품공장

정밀기계/ 전자부품공장

정밀기계/ 세탁소

정밀기계/ 전자부품공장

흙먼지 냄새의 소

독약품 냄새

염화벤젠

이염화벤젠

20∼100

0.3∼10

유기합성공장

정밀기계/ 유기합성공장

불쾌한 병원 소독

약품 냄새(페놀류)

페놀

일(이)염화페놀

피시피

100∼1,000

1∼10

100∼1,000

정밀기계/ 유기합성공장

유기합성(염료 등)공장

농약공장

암모니아/분뇨

냄새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아닐린

삼메칠아민

37

2,000

1,700

염색/ 섬유(수지)공장

염료/ 농약합성공장

유기합성(수지 등)공장

자극성 향기 아세트알데히드 10 피혁/ 알콜제조공장

버터/ 식품 부패한

냄새

프로판산

부(펜)탄산

-

-

향료/ 의약품공장

향료/ 의약품공장



7 .5 수질개선사업

시설관리자는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오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 설】

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환경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명령 및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 농림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사업 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참 고>

수질개선사업 시행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농업용수원에 오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수질을 개량하

는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한다 .

1. 사업의 요청

수리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 16조 내지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사업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대상

대상사업지구의 결정은 불특정다수가 원인을 제공하여 농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그러나 수질오염이 발생하여도 원인자가 분명하여 보상이 가능한 지역 , 유지관

리가 부적당하여 야기되는 오염지역은 대상사업지구에서 제외한다 . 다음과 같은 오염현상을

나타내는 대상지역을 사업대상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농작물의 생육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수질오염



2 ) 오염수를 이용한 결과로 얻어진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게 되는 수질오염

3 ) 농작업의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수질오염

4 ) 가 )∼다 )까지의 오염현상이 아니라도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 )∼다 )

항까지의 수질오염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

3. 사업계획 기본구상

오염방지대책의 기본은 수질오염을 제어하기 위하여 오염원 분포, 용·배수계통 , 수혜지

역의 범위 ,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여 수원이 오염되었을 경우와, 지구내 용수로가 오염된 경우

로 구분하여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과 같이 수질개선 대책사업의 계획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농업용수의 오염형태

수 원 오 염 지구내 오염

수원대책 검토 용·배수분리 대책검토

신 규 수 원 요염수의 유입형태

유 무 집중 분리

수 량

풍 소

용
수
로
시
행

용수로 시행

용
수
로

배
수
로

배
수
로
시
행

수
원
전
환

희
석
수
도
입

수질정화
+

희석수
도 입

수질

정화

하천 , 농업배수로 등

(분리한 오수위 제거에 있어서는
환경보전의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염방지대책 방향 결정 f lo w c ha rt



4 . 수질개선사업 시행체계

수질개선사업의 승인절차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계획에 준한다 . 사업비는 전용되는 대

체시설 및 토지의 매각대금, 농지기금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원인제공자가 있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사업시행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

농 림 부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

시 · 군 농업기반공사
(지사, 지부)

오염물질 발생원

수리시설관리자

수리계장

오염물질 발생원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체계도

조치결과보고
⑥

③ 조사분석보고

③ 조사분석통보 기타기관

② ③

② 조사분석의뢰
대책⑤

공법

④대책요청
및 보고

오염현황보고① ①

⑤

④

감 시

수질개선
사업시행

감 시

수질개선
사업시행



8 . 설비기기의 관리

8 . 1 일반사항

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기기는 설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 , 정비 , 보수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해 설】

저수지에 설치된 설비기기는 설비의 정상적인 운용, 저수지의 기능발휘 , 기능유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미연방지 및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 점검, 정비 등의 용어 정의

점검 , 정비 , 보수 등의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1) 점검 : 설비의 순시 , 관찰 , 계측 , 작동 테스트 등으로 각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에 따른 판단과 기록을 유지하는 것

2) 정비 : 설비의 청소 , 조정 , 급유 , 경미한 부품의 교환 , 재도장 등을 하는 것

3) 보수 : 파괴 , 손실 , 마모 , 변형 , 균열 및 기능적 결함 등을 복구하는 것

4) 순시 : 직접 설비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둘러보고 설비기기의 이상이

나 손상의 유무 등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

5) 기록 : 점검 , 정비 등의 내용을 기록 , 정리하여 보존하는 것

2. 설비의 종류

저수지에 설치된 설비는 게이트 등의 기계설비와 수·배전설비등의 전기설비 ,

원방감시제어설비등의 통신·제어설비 , 기상이나 수문 (水文 )관측을 위한 관측설비를

말한다.



각 설비의 종류를 설치목적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설비의 종류와 분류

설 치 목 적 설 비 의 종 류 분 류

취 수 취수설비
취수 게이트 (밸브)

기계설비
선택취수 게이트

홍수조절 여수토 설비 여수토 게이트

방 류 방류설비 방류 게이트 (밸브)

전원 (전력·조작·조명용등) 수배전설비, 예비발전설비

전기·통신

제어설비

운전·조작 통신·제어설비 원방감시제어설비 등

기상·수문(水文) 관측 관측설비
기상관측장치

수위계, 유량계

시설의 유지관리 부속설비

방진설비 (제진기용)

기계설비

관리교

선착장 시설

동결방지 시설

난간, 계단, 방호책 등

8 .2 점검 ·정비의 주기와 내용

점검 , 정비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점검빈도와 점검시기를 정하고 정해진 점

검 항목에 따라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해 설】

1. 점검, 정비의 구분

점검 , 정비의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점검 , 정비의 내용구분

점검
명칭

조 작
점 검

일 상
점 검

월 례
점 검 정 기 점 검 임 시

점 검 기 타

점검

주기

조작전

조작시

조작후

정시

1일 1회

정도

월 례

월1회

정 도

연

1∼2

회

수년에 1회
10∼15년

에 1회
임시

설비의

내용년수

정비

내용

이상의

처리

이상의

처리
정비

정기

정비

분해점검, 부품교체,

급유, 부분도장 또는

전면 재도장

분해점검 ,

전면 재도

장, 개량

월례점

검에

준함

갱신

2. 점검·정비의 종류

점검 , 정비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① 조작전 점검

(1) 운전조작시의 점검 ② 조작시 점검

③ 조작후 점검

1) 점검

① 일상 점검

(2) 보수 점검 ② 월례 점검

③ 정기 점검

(3) 임시 점검

2) 보수

3) 정기정비

1) 점검

(1) 운전조작시의 점검

운전조작 시작시의 장애등의 유무 , 운전조작 중이나 종료 후의 이상 유무

나 변화 등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 주로 감시반 , 조작반 등의 계기류의 지시치,

상태표시램프 등에 의해 확인한다 .



① 조작전 점검

게이트의 기기 조작에 앞서 각 기기가 조작가능상태에 있는지 , 댐수위,

유입량등 제어대상조건에 적합한지 , 하류에 대한 조작조건에 만족한지 등에 관한 상

태를 확인하는 점검이다 .

② 조작시 점검

조작개시와 동시에 각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이다 .

수위·유량 등의 변화상태 , 각 계기류 지시계 등의 지시치의 확인 , 각 기기류의 작

동상황 등을 확인한다 .

또한 하류유역 등 관련되는 주위조건에 대하여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 조작중

에 이상상태 즉 수위·유량의 이상변동 , 각 계기류의 이상한 지시치, 이상진동 , 이상

음 , 이상한 냄새 , 각 계기의 이상변형 , 주위조건의 이변 등이 발생한 경우는 정지 , 원

상복구 등 최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조작 후 점검

조작정지시 수위·유량·문비 개도 등이 목표치나 정위치에 있는지 , 필

요에 따라 다음의 조작 등에 기기가 미리 준비가 되어있는지 등의 확인을 위한 점검

이다 .

(2) 보수점검

시설 및 설비기기의 기능유지를 하기 위한 점검이다 .

① 일상점검

운전기간 중 ,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는 상황확인으로 기기 점검표를 작

성하여 순시하고 , 관찰 , 손진단 , 테스트 함머 등의 방법으로 작동상황 , 파손 , 볼트·

너트의 이완 등을 중점 점검한다.

② 월례점검

월에 1회 , 날짜를 정해서 하는 점검으로 기기의 청소 , 주유 , 기록지 등의

교환 및 보급 , 기기 작동부의 세부점검 등을 말하며 , 필요에 따라 기기를 분해하여

계측 등으로 점검한다 .



③ 정기점검

사용시간이 많은 기기에 대하여는 6개월 또는 1년 1회 , 적은 경우에는

4∼5년에 1회 기기를 분해하는 정밀한 검사이며 , 특수공구 및 시험기기와 고도의 기

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체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

이 밖에 장기간 휴지하였다가 가동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휴지 전의 점검 및 사용

개시 전의 점검을 정기점검에 포함하기도 한다 .

(3) 임시점검

홍수 및 출수 후 , 지진 후, 낙뢰 후 등 설비기기 등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

다고 우려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점검이다 .

홍수·출수·지진 후는 그 영향이 시설전체에 미치는 일이 많다 . 이 때문에 점검

은 시설에 관계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행한다 .

낙뢰의 피해는 직격낙뢰와 유도낙뢰가 있다 . 이들의 영향은 주로 전기기기에 미치

는 것이고 낙뢰 후는 신호의 오류 , 계기류의 오작동 및 손상 등이 없는지 상세히 점

검한다.

2) 보수

각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고 보수대책을

수립한다 .

3) 정기정비

정기점검결과에 따라서 실시하는 정비이다 .

일반적으로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상황에 적합하

게 계획적으로 시행한다 .

3. 점검방법

기능상태를 육안 , 계측 , 수동으로 체크하는 방법을 말한다 . 기능상태를 확인하고

경험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시각 : 기능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

청각 : 기능상태를 소리로 확인하는 것

촉각 : 기능상태를 손으로 확인하는 것

취각 : 기능상태를 냄새로 확인하는 것

타진 : 기능상태 등을 T es t H ammer 등으로 확인하는 것

수동 (手動 ) : 기기를 실제로 작동시켜 상태를 확인하는 것

계측 : 기능상태 등을 적절한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수치 등으로 정확히 파악하

는 것

4. 판단의 기준

점검에 따라 설비기기의 기능상태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므로 점검내용의 정확한

판단기준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5. 점검, 정비의 실시에 따른 안전대책

점검 , 정비를 실시기간 중에 당해 설비기기나 관련설비 등의 운전 , 조작이 불가능

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시설의 조작 , 운용관리상의 영향이나 그에 따른 대체기능

의 확보 , 관계자 등과의 협의 , 연락 등을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 점검·정비작업 중에 해당 설비기기의 특성이나 동작의 장악·감시·작업종료

시 확실한 복귀동작 등을 확인하고 설비기기의 장해나 인위적인 재해발생이 없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점검·정비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난간, 계단 , 방호책 등의 안전대책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

더욱이 조작·점검·정비 등을 행할 경우 작업성을 고려한 공간도 , 시설이나 설비

의 계획·설계시에 마련하는 것이 이후의 운전조작 및 보수관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



8 .3 기계설비의 점검 ·정비

기계설비는 조작시 , 일상 , 월례 , 정기 , 임시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을 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

【해 설】

1. 일 반

여기서 말하는 기계설비는 여수토설비 , 취수설비 , 유량조절설비 , 방진설비, 유지

관리용설비 등을 말한다 .

이러한 기계설비는 조작시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점검 , 정비

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정비는 볼트·낫트의 이완 , 탈락은 없는가 , 각 부재의 변형·손상은 없는지,

로라 등의 회전부에 급유가 되고 있는지 , 지수고무의 파손·열화 등은 없는지, 지수

부에서 누수가 없는지 , 부유물이 끼이는 것은 없는지 , 도장면의 벗겨짐·발청·균열

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

2. 점검, 정비

1) 기계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시나 조작시에 이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보수정비 등을 신속하게 하고 보수정비를 하여야

한다 .

이상의 판단기준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 부록> 과 같이 시설물별로 작성된 점검요

령에 의거 각 시설물의 특성에 알맞는 점검항목을 점검시기별로 선정 발췌하여 사용

하여야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문비의 점검요령

(2) 호구 , 고정부의 점검요령

(3) 전동식 개폐장치의 점검요령



(4) 전동유압식 개폐장치의 점검요령

(5) 예비동력설비의 점검요령

(6) 도장의 점검요령

(7) 기초콘크리트의 점검요령

급유는 운전상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히 주의하여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

급유에 관한 종류, 주기,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

급유 장소 및 방법

급 유 장 소 기름의 종류 급 유 주 기 급 유 방 법

권양장치

및 감속기
기계유

(1개월마다 점검)

1년

기어치(Gear T ooth)가 15㎜정도

잠기도록 (유면계의 하한선)

베어링부 구리스 1년 구리스 건등으로 압입

스핀들 구리스 3개월 바름

와이어
구리스 또는

와이어로프유
3개월 바름

개도계 축류 기계유 1년 주유

2) 또한 점검, 정비는 전문지식과 경험있는 전문업체가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

므로 인근의 게이트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 정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4 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정비

전기통신설비는 각 기기가 항상 정상적인 작동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해 설】

1. 일 반

여기서 말하는 전기통신설비는 수·배전설비 , 예비발전설비 , 감시제어설비 , 조

명설비, 방류경보설비 , 계측설비, 무정전전원장치 , IT V설비 등을 말한다 .

1) 전기설비의 각 기기는 조작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계획적인 점검 ,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 특히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하여는 전

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가능한한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대행업체와 , 정비는 전기전

문업체에 의뢰하여 점검 ,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감시제어설비는 각종 기기의 조작관리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설비임으로 정

상적인 기기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인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

3) 방류경보설비는 하천법시행령 제 28조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조

치 )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 실제의 사용빈도는 아주 적지만 홍수시의 방류

경보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높은 신뢰도를 얻도록 점검·정비를 하고 항시 양

호한 상태를 유지시켜 두지 않으면 안된다 .

4) 전기·통신제어설비의 점검 , 정비에는 전용계측기나 공구류가 필요해지므로

설비의 규모 , 내용에 맞는 계측기나 공구를 비치해두고 평시에 그 정밀도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

따라서 점검 , 정비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점검, 정비의 주된 내용은 온도, 유량의 적정성 , 누유의 유무 , 외상의 손상 여

부 , 도장의 박리나 변색 여부 , 먼지·이상음·이상진동·이상한 냄새의 유무 ,

기초볼트 등의 이완 여부, 단자·리드선 취부 부위의 이완 여부 , 붓싱의 파손

유무 등의 확인 및 절연저항측정 , 전기저항측정, 절연내력측정 , 내부정밀점검

등이다 .

6)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조치를 하고 보수정

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검·정비 등의 작업에서는 특히 감전방지에 유의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

써야 한다 .

2. 점검정비

전기통신설비는 운전조작시나 점검시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

라 신속하게 긴급처리를 하고 보수정비를 하여야 한다 .

이상의 판단기준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 부록> 과 같이 시설물별로 작성된 점검요

령에 의하여 각 시설물의 특성에 알맞는 점검항목을 점검시기별로 선정 발췌하여 사

용하여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전동식개폐장치의 점검요령

2) 전동유압식 개폐장치의 점검요령

3) 예비동력설비의 점검요령

4) 조작반의 점검요령

특히 점검 , 정비에 관련된 법규는 다음과 같다 .

(1) 전기사업법 (산업자원부 ) 1990. 1. 13 법률 제4214호

(2) 전기공사업법 (산업자원부 ) 1976. 12. 31 법률 제2967호

(3) 전력기술관리법 (산업자원부 ) 1995. 12. 30 법률 제5132호

(4)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부 ) 1991. 8. 10 법률 제4394호

(5) 전파법 (정보통신부 ) 1961. 12. 30 법률 제 924호

(6) 소방법 (행정자치부 ) 1991. 12. 14 법률 제4419호

(7)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1990. 1. 13 법률 제4220호

(8)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1973. 12. 31 법률 제2672호

(9) 전기설비기술기준 (산업자원부령 )

(10) 전기안전관리업무처리지침 (산업자원부 지침 -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

(11) 전기공사업면허관리지침 (산업자원부 지침 )

(12)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 (산업자원부 승인 - 한국전력공사)

(13) 내선규정 (산업자원부 승인 -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

(14) 한국공업규격 (K .S )

(15) 기타 관련규격 및 기준



8 .5 관측설비의 점검 ·정비

관측설비는 정상적으로 관측데이터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해 설】

1. 일 반

관측설비는 기기의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중요한 것이고 관측 소홀로 시설

의 정상운용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도록 점검정비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정비의 내용은 조작시, 정시 , 월례 , 정기, 임시 등에 의하여 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 지시치가 적정한지의 확인 , 기록지·전지·잉크·윤활유 등을 보충하는 동

시에 , 설치상황 , 볼트의 풀림, 변색·과열의 징후, 기기·배선의 파손 , 절연의 열화 ,

더러움 등을 점검한다 .

여기서 취급하는 관측설비는 다음과 같다 .

- 텔레메타 설비 : 수위계 , 우량계, 유량계 , 수온계 등과 이에 부수되는 장치

- 기상 관측 설비 : 강수량 , 풍향 , 풍속 , 기온 , 기압 , 상대습도 , 일사량 , 증발량 등

을 측정하는 장치

2. 점검·정비

관측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관측의 소홀이나 이상치 등이 나올 경

우 그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조치를 하고 보수정비를 해야 한다 .

3. 관측기기의 교정

관측설비는 정기적으로 오차측정을 하고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정을 하여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며 , 2∼10배의 정밀도를 가진 휴대용 측정기로 교

정해야 한다 .



9 . 저수지 재산관리

9 . 1 재산관리의 근거법령

저수지와 관련된 시설과 부지의 관리는 국유재산법 , 농어촌정비법 , 조합정관준

칙, 농조예산회계 규정준칙에 의하여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은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해 설】

재산관리라 함은 재산의 보존 및 운용하는 행위로서 현상유지, 보수 , 권리보존 , 대

장관리, 실태파악 , 대부 , 사용허가 등이며 취득 , 처분까지를 광의의 재산관리개념이라

할 수 있다 . 본 지침에서는 협의의 관리까지만 취급한다 .

1.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유재산법 4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이들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행정재산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청사 , 청사부지 , 관사 , 학교 등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도로 (농로 포함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항만 , 공원 등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

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보존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문화재 (문화체육부장관 관리 )



3) 잡종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2. 국유재산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 (국고국 , 국유재산과 )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 중앙관

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 6조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 14조에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되며 농업생

산기반 시설은 농림부 농촌개발국 시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다 .

총괄청의 지위와 권한은 국유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 및 잡종·보존재산의 관

리 , 처분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국유재산의 관한 제도의 정비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통일과 조정

-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정

- 국유재산의 현황파악 및 권리보전

-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 은닉·무주재산의 관리·처분

관리청의 지위와 권한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그 구분과 종류에 따른 행정재

산과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처분하고 총괄청에 국유재

산의 관리상항을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

9 .2 수탁관리

농업기반 시설관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설치한 기반

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해 설 】

1. 국가 등이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이관

농림부장관은 국가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

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농어

촌정비법 제 16조 , 동시행령 제 18조 , 제 19조 )

-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당해 농업기반시설을 인수 , 관리하게 한다 .

다만 , 관정 등 지하수개발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인수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

2. 등 록

농업기반공사나 기타 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농어촌정비법 제 17조 , 시행령

제 20조 , 동 시행규칙 제 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

규칙 제 7조에 의거 별지 제 3호 서식의 농업기반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4호의 1서식의 농업기반시설등록부 2부

2) 농업기반시설부지의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등본 1통

3) 수혜구역도 (축척 1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1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

는 그 서류를 심사하여 농업기반시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출 서류중 농

업기반시설 등록부의 경우에는 1부는 등록기관에 비치하고 , 1부는 농업기반

시설 등록증명서에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상황을 별지 제 7호 서식의 농업기

반시설 등록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3. 이관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

농업기반시설을 인수받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농업기반시

설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이때 승계된 채무의 범위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 등의 채무로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 16조 , 동 시행령 제 18조 )

9 .3 재산의 타목적 사용

시설관리자가 농업용수를 농업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농림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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